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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 결과

포럼

차수
일자 장소 주제발표 주요 논의 사항

13차 2014.5.21

대전광역시

(대림호텔 

컨벤션홀)

-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 연구 방향
(경기대 공동수 교수)

-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 방안
(건국대 황순진 교수)

- 대상지역의 확대는 
인력과 예산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함

- 농업용 저수지까지 
확대하는 것은 차후 
단계적으로 진행

- 기준은 남조류 
세포수로 하되 등급 
수치를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

14차 2014.9.19

생명공학

연구원

(나눔관

대회의실)

- 조류경보제 지표개발
(생명공학연구원 
오희목 박사)

-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개선방안
(전남대 이학영 교수)

- 조류경보 발령시 
관계기관 및 대국민 
조치사항 
(서울대 최지용 교수)

-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를 목적에 
따라 분리 운영

* 수질예보제: 수질관리
조류경보제: 먹는물의  
안정성과 쾌적성 관리

- 남조류 생체량 지표 
개선(예: phycocyanin)

필요
- 독성(Microcystin-LR)과 
냄새물질 기준 검토 
필요

15차 2014.11.7

대전광역시

(대림호텔 

컨벤션홀)

- 조류경보제 개선안 
발표

(경기대 공동수 교수)

- 상수원과 친수용 구간을
분리하여 제도 운영

- 발령지표는 유해남조류 
세포수로 일원화

- 대상지역 확대는 필요
하나 인력과 예산 확충 
필요

16차
(공청회)

2014.12.5

생명공학

연구원

(본관동

대회의실)

-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발표

(경기대 공동수 교수)
* 별도 정리(ii~vii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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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국민 공청회 결과

1. 공청회 개요

□ 일시/장소 : 12. 5(금) 14:00～16:3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회의실

□ 참석인원 : 학계, 관계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50여명

□ 지정토론자 : 각계 대표 8명

○ (학  계) 황순진 건국대 교수(좌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 3명

○ (관계기관) 이영기 물환경정책과장, 이재관 한강물환경연구소장,

최정한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장 등 3명

○ (기  타) 박은호 조선일보 차장, 양흥모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2명

□ 주요내용 : ‘한국물환경학회’에서 마련한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발표․토의 및 의견수렴

<개선방안 주요내용>

항  목 현  행 개  선(안)

대상 
지역

상수

- 22개 주요 호소
(팔당호, 대청호, 주암호, 충주호 등)

- 현행과 동일

< 추  가 >

- 2개 호소(의암호, 청평호 추가)

- 4개 보(강천보, 칠곡보, 강정보, 함안보)

- 낙동강 하구언

친수 < 신  설 > - 시․도지사가 필요시 지정․운영

경보지표 - Chl.a 농도 + 남조류세포수 - 남조류세포수

단계별
발령
기준

주의 - Chl.a 15mg/㎥+ 남조류 500 cells/㎖ - 남조류 1,000 cells/㎖

경보 - Chl.a 25mg/㎥+ 남조류 5,000 cells/㎖ - 남조류 10,000 cells/㎖

대발
생 - Chl.a 100mg/㎥+남조류 100만 cells/㎖ - 남조류 100만 cells/㎖

친수용
발령 
기준

관심
< 신  설 >

- 남조류 20,000 cells/㎖

경계 - 남조류 100,000 cells/㎖

친수 
조치사항

< 신  설 >
- (관심)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자제
- (경계)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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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씀
조류전문가포럼 회장 

(황순진 교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14:10~14:40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주제발표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

14:40~15:30

지정 토론
· 황 순 진 건국대학교 교수/포럼 회장

· 공 동 수 경기대학교 교수/한국물환경학회

· 이 학 영 전남대학교 교수/한국하천호수학회

· 양 흥 모 녹색연합 대전·충남 사무처장

· 박 은 호 조선일보 차장

· 최 정 한 대구광역시 수질관리과장

· 이 영 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 이 재 관 한강물환경연구소 소장

포럼 회장 진행 

15:30~16:00
자유 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등)
포럼 회장 진행

16:00~ 종합 정리 및 폐회 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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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청회 결과

□ 총  괄

◈ 조류경보제 개선방향에는 대부분 동의

◈ 대상지역 확대와 발령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토론자간 의견 상충

- (대상지역 확대) 학계·관계기관은 상수원 구간까지만 확대, 언론․민간

단체는 4대강 본류구간 전체 확대

- (발령기준) 학계는 발령일수 증가 우려, 민간단체는 남조류세포수 조정

(5백→1천cells/mL)은 기준완화라고 주장, 수자원공사는 기준 완화 건의

□ 참석자 주요의견

[대상지역 확대관련]

○ 상수원 안전성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경우 상수원 구간

까지 확대가 바람직(이학영 교수, 이재관 소장 등)

○ 4대강 호소화 및 친수활동 증대 등을 고려할 경우 4대강 본류구간

전체에 조류경보제 도입 필요(박은호 차장, 양흥모 처장)

[경보지표 단일화 관련]

○ 종전 경보지표에서 클로로필-a를 삭제하고 남조류세포수로 단일화한

것은 바람직(참석자 모두)

○ 조류독소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독소를 경보지표에 추가할 

필요(양흥모 처장, 박은호 차장)

○ 남조류세포수는 분석자간 편차가 심하므로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K-water 관계자)



- v -

[발령기준 조정관련]

○ 2009년 과학원 연구결과로 발령기준을 조정하였는데, 보설치 등 최근 

변화된 하천환경에 대한 추가연구 후 발령기준 조정(박은호 차장)

○ 남조류 세포수 발령기준 조정(주의보 : 5백→1천cells/mL)은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보여짐(양흥모 처장)

- 개선안을 적용하면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강 중류지역은

주의보 발령일수가 떨어져 예방 및 관리에 어려움 있음(양흥모 처장)

○ 발령기준 조정으로 호소의 발령일수가 대폭 증가하므로 호소수의

주의보 기준은 추가조정(1천 → 2천cells/mL)이 필요(K-water 관계자)

- 일례로 횡성호는 개선안 적용 시 현행기준 적용 시에 비해 주의보 

발령일수가 크게 증가하는데 Microcystin 함량이 낮은 Aphanizomenon이

우점하는 경우 위험도에 비해 과다한 발령을 초래할 수 있음

○ 개선안에 따라 발령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매우 낮은 독성 위험이 

과장될 가능성 있음(이학영 교수)

○ 제1안(주의보: 1,000 cells/mL 이상, 경보 10,000 cells/mL 이상, 대발생 

100만 cells/mL)보다는 제2안(주의보: 2,000 cells/mL 이상, 경보 20,000

cells/mL 이상, 대발생 100만 cells/mL)이 보다 현실적임(황순진 교수)

○ 조류경보제 시행 시 정수장 시설의 조류제거 및 처리능력별 차등

적용(최정한 과장)

[친수 조류경보제 도입관련]

○ 친수용 조류경보제 도입 및 발령기준은 바람직함(참석자 모두)

○ 친수용 발령기준은 동의하나, 상수·친수구역에 모두 조류 경보제를 도입

하되 친수구역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임(박은호 차장)

○ 친수용 조류경보제를 시․도지사에게 맡길 경우 제도의 유명무실이

우려됨(박은호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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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녹조발생 시 수질․수량관리기관간 댐․보 방류로 인한 논쟁이 발생

하고 있으므로 조류경보제 개선 시 댐방류 명문화(최정한 과장)

○ 하천 퇴적물로 인한 조류발생 영향이 우려되므로 퇴적층에 대한 

연구가 필요(최정한 과장)

○ 친수 조치사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하는 것이 

필요(박은호 차장, 양흥모 처장)

○ 2회 연속 채수를 할 때 채수 시기, 횟수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박은호 차장)

○ 조류측정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료 채수 지점․

방법․주기 등의 구체화 필요(이재관 소장, 대구시 관계자)

○ 개선안 적용 시 발령일수가 증대함에 따른 인력과 예산 확보 필요

(공동수 교수, 이학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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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청회 주요 의견에 대한 검토 

1. 대상지역 확대관련

○ 조류경보제를 하천까지 확대하되 법률의 취지인 물 이용의 목적에

따라 상수원 구간과 친수용 구간으로 구분하여 제도 운영을 이원화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개선안에서 청평댐은 상수원 구간이 아니므로 원칙과 일관성에 

입각하여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상수원 구간의 조류경보제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임

2. 경보지표 단일화 관련

○ 식수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에 우선을 두어 남조류 세포수를 

주요 지표로 하고 조류기인성 냄새물질을 보조 지표 항목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상수원은 정수처리 이전의 원수로서 정수기준인 조류 독소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조류 독소의 잠재적 발생가능성과 그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남조류 세포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류독소는 새포내 독소로서 정수장에서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조류독소는 먹는 물과 위락용 기준만 있을 뿐 상수원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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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령기준 조정관련

[최근의 현황에 대한 연구 결과 반영 관련]

○ 영양염류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해 남조류의 단위세포 당 독소함량이 

증가할 수 있는데, 최근 환경기초시설의 화학적 인 처리로 

공공수역의 총인 농도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감안하면 남조류의 독성 

위험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4대강 사업 이전(‘08~’09년) 낙동강 본류의 화원나루 지점(금호강 합류 직

하 지점)의 평균 총인 농도 0.310 mg/L → 4대강 사업 이후(‘12~’13년)

평균 총인 농도 0.068 mg/L

○ 영양염류 농도에 따라 차등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상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도 운영 상 어려움이 따름

※ 외국에서도 일률적인 기준으로 조류경보제 운영

○ 남조류의 종류가 단기간에 새로이 진화하여 분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용한 최신 자료로 발령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임

※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발령기준의 검토는 필요

[남조류 세포수 발령기준 완화 지적 관련]

○ ‘98년에 현행 기준을 설정할 때 남조류 세포수 등급치는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구분된 것이나 그 이후 국내의 연구결과(’08~‘09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른 남조류 세포 당 독소 함량(호주의 1/2 수준)과

독성의 강도까지 고려(호주의 1/4 수준)할 때 등급치 조정 필요

- ‘11~’13년을 기준으로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조류경보 대상 호소 22개

(지점평균)의 연간 발령일수 합계는 주의보 3.9배, 경보 3.0배, 주의보 

이상은 3.8배 상승하기 때문에 개선안은 현행 대비 대폭 강화되는 수준임

- ‘13~’14년을 기준으로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낙동강 3개 보(지점평균)는 

현행 대비 주의보 수준의 사상이 경보 수준으로 격상되는 것이지 완화

되는 것이 아님

※ 현행 기준 지점 당 연간 발령일수 합계: 주의보 48.2일, 경보 20.5일, 주의보

이상 68.7일 → 개선안: 45.8일, 경보 23.5일, 주의보 이상 69.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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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류 세포수 발령기준 추가적 완화 건의 관련]

○ 제2안 적용 시 총 발령해당 일수는 현행 기준 적용 시에 비해 1.6배

증가(22개 호소+ 낙동강 보)하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경보단계의 

발령일수는 0.4배로 감소하여 남조류 관리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제2안(주의보: 2,000 cells/mL 이상, 경보 20,000 cells/mL 이상, 대발생 100만

cells/mL)

○ 남조류 종류별 세포크기의 차이에 따른 단위세포 당 독소 함량과

물의 투명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점 남조류에 

따른 발령기준의 차별화는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됨

- 남조류 중 대체로 저온성 조류인 Aphanizomenon은 위도와 고도가 높은

지역의 호수(예로 횡성호)에서 우점하는 시기가 길어질 수 있음

- Aphanizomenon은 Microcystin 함량은 낮지만 신경독소인 알칼로이드 

계열의 Anatoxin Cylindrospermopsins, Saxitoxin을 주로 함유하고 있어

Microcystis와 같은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남조류 종류별 세포크기의 차이와 그에 따른 단위세포 당 독소 함량의 

차이는 물론 생태적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향후 남조류 생체량에 대한 

정량적 지표(남조류 biovolume, 담수 조류 중 주로 남조류만 가지는 

phycocyanin 색소)에 대한 연구 및 발령지표 포함 필요

[정수시설의 처리 능력을 고려한 발령기준의 차등화 관련]

○ 상수원수의 발령 기준은 정수처리시설의 상시적 처리 공법 및 

능력과 관계없이 잠재적 유해성을 경고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인 

기준의 설정이 합리적임

4. 친수 조류경보제 도입관련

○ 친수용 조류경보제는 지역별 친수활동과 해당 지역 생태계의 유형에 

따라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획일적으로 대상지역을

정하는 것보다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합리적임

- 현행 법률 상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22개 호소 중에도 시·도지사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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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호소는 5개 호소 

- 국가는 친수용 구간에 대한 발령기준을 정하고 시·도지사에게 대상 

지역의 설정을 위임하되, 국가가 공공수역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법 시행령으로 지정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5. 기타 의견 관련

[조류경보 발령 시 댐방류 명문화 관련]

○ 현행「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관련 시행령 

별표 2의 비고 3에서 ‘수면관리자’의 조류제어를 위한 방류량 증가와 

관련된 조항이 있으나 물 이용의 다목적성을 고려할 때 그 주체와 

강제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

※ 시행령 [별표 2]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비고 3.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또는 조류대발생경보를 발령하기 전이라도 수면

관리자는 수온상승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방류량의 증가 조치 등 조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친수 조치사항 적극적 홍보 관련]

○ 친수기준 신설에 따라 수상스키, 수영, 낚시 등의 친수활동 및 

가축방목 자제 권고·금지; 갑각류, 어·패류 등 어획 및 식용 자제 

권고·금지에 대한 팻말, 현수막, 매스컴 공지 강화 필요

[경보 대응 신속화 관련]

○ 발령상태의 변동에 따른 조치 요령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연속 

2회 기준 초과 시 발령 형식은 유지하되, 경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횟수의 조정은 관련 기관의 대응 인프라를 

고려하여 행정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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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구간 친수용 구간

단계 발령·해제기준 단계 발령·해제기준

주의보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세포/mL 이상인 경우

관심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2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경보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대발생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00세포/mL 이상인 경우

- -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세포/mL 미만인 경우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20,000세포/mL 미만인 경우

Ⅳ.  조류경보제 개선 최종안

1. 대상지역

구 분
조류경보제

상수구간 친수구간

적용지역

-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보·댐·하구언

※ 4개보[칠곡보·강정고령보·창녕함안보(낙동강),

   강천보(한강)], 1개댐(의암댐),

   낙동강하구언 포함 6개소 추가

- 시·도지사가 필요에 의거 지정

운영권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경보발령 시
 조치사항

- 모니터링 강화, 조류제거, 취·정수장
  운영강화 등

- 친수활동 및 갑각류, 어패류 어획
  자제·금지 공지

2. 경보단계별 발령기준

비고 1. 상수원 구역에서는 1회 채취 시 Geosmin과 2-MIB가 각각 20ng/L 이상인 경우 

발령권자는 발령단계와 관계없이 정수장 관리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한다.

3. 친수구간 발령 시 조치 사항

단계 조치사항

관심
- 수상스키, 수영, 낚시 등의 친수활동 및 가축방목 자제 권고
- 갑각류, 어·패류 등 수산물 어획 및 식용 자제 권고

경계
- 수상스키, 수영, 낚시 등의 친수활동 및 가축방목 금지
- 갑각류, 어·패류 등 수산물 어획 및 식용 금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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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 개요

제1절 목적
§ 현행 조류경보제의 지표(클로로필-a와 남조류 세포수)와 발령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 
§ 조류경보 발령 시 관계기관 및 대국민 조치사항에 대한 적정 방안 

마련
 과업수행기간: 4월 11일∼12월 31일(약 8개월)

제2절 과업 내용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 방안 제시
§ 현행 상수원 호소에 적용하고 있는 조류경보제를 보․하구언 등 

하천까지 확대하는 방안 제시
ü 조류경보제 대상지역의 확대 범위, 상수원 구역과 친수용 구역에 대한 

일률 또는 차등 적용 여부 도출
 조류경보제 발령지표 개선방안 제시
§ 현행 지표인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의 지표성, 지표간 

상관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ü 조류 기인성 냄새물질(Geosmin, 2-MIB) 등 발령 지표 확대 여부에 

대한 검토 포함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개선방안 제시
§ 외국의 사례 분석, 국내 조사결과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적정한 

단계별 발령 체계 및 기준 제시
ü 남조류 독소에 대한 음용수의 안전성, 원수의 친수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 마련
ü 수질예보제와의 연계에 대한 검토 및 적정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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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류경보 발령시 조치사항 개선방안 제시
§ 경보 단계별로 환경관서, 분석기관, 수면관리 및 정수처리 담당 기관, 

지자체 등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ü 녹조발생 시 대국민 공지, 국민들의 대응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제3절 추진 방법
 조류전문가 포럼 주제별 세션 구성 및 운영
§ 제2기 조류전문가 포럼위원을 중심으로 관계공무원 및 산·학계의 

수생태, 호소관리, 수처리 등 관련 전문가 위주로 40인 내외로 구성
- 필요에 따라 연구진 이외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함
§ 제2기 조류전문가 포럼위원 중심으로 연구과업 수행, 관련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등
 조류전문가 포럼 개최
§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
- 수계별로 순회하며 워크숍 개최(필요시 지역별 포럼과 연계 추진)
§ 과제별로 연구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진행

 세부과제별 연구수행
§ 수계별 세부 책임연구원을 지정하고, 과제별로 연구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및 패널토의 진행
§ 세부과제별 연구책임자가 연구결과를 작성하고 총괄책임자가 

포럼결과를 취합하여 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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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포럼 운영 및 결과

제1절 제13차 포럼

□ 회의개요

  m 사업명 :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m 일시 : 2014. 5. 21(수) 15:00 ~ 18:00

  m 장소 : 대전광역시 대림호텔 컨벤션홀

  m 참석대상 : 조류포럼 위원 및 관계전문가

  m 참 석 자 : 총 24명

-회  장 1명 건국대학교 황순진 교수

-당연직 6명 환경부 이영기 물환경정책과장

한강물환경연구소 이재관 소 장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천세억 소 장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수형 소 장

국립환경과학원 이재안 팀 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최동호 유역관리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주홍봉 유역관리국장

대구지방환경청 강복규 기획과장

-위촉직 9명 한국농어촌공사 남귀숙 박 사

K-water수자원연구소 신재기 수석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황수옥 수석위원

한국환경공단 김순흠 센터장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오희목 책임연구원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 수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 수

충북대학교 정세웅 교 수

에코프리즘 전숙례 연구소장

-그 외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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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m 제1주제 :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 연구 방향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

m 제2주제 :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 방안

(건국대학교 황순진 교수)

□ 포럼 일정표

시  간 내     용 사회 및 발표자

15:00

~

15:05

참석자 소개 제2기 회장

15:05

~

15:10

인사말씀
물환경정책과장

포럼 회장

15:10

~

15:20

제3기 회장 선출 제2기 회장

15:20

~

15:40

제1주제 :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 연구 방향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

15:40

~

16:20

제2주제 :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 방안
건국대학교 
황순진 교수

16:20

~

16:30

휴식

16:30

~

17:50

발표내용 토론 제3기 회장

17:50

~

18:00

종합 정리 및 폐회 제3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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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주요내용

 

m 제1주제 :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 연구 방향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

Ÿ 과업 목적

Ÿ 과업 내용

Ÿ 현황 및 문제점

Ÿ 주요 분석사항

Ÿ 추진 방법

m 제2주제 :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방안

(건국대학교 황순진 교수)

Ÿ 4대강 조류발생 현황

Ÿ 조류경보제 운영현황

Ÿ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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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일시 및 장소 2014. 5. 21(수) 15:00 ~ 18:00

장 소  대전광역시 대림호텔 컨벤션홀

발표자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

건국대학교 황순진 교수

참석자

환경부 이영기

한강물환경연구소 이재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천세억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이재안

낙동강유역환경청 최동호

영산강유역환경청 주홍봉

대구지방환경청 강복규

한국농어촌공사 남귀숙

K-water수자원연구소 신재기

한국수자원공사 황수옥

한국환경공단 김순흠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오희목

경기대학교 공동수

서울대학교 최지용

건국대학교 황순진

충북대학교 정세웅

에코프리즘 전숙례

그 외 7명

□ 회의록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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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내용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를 “수질예·경보제”로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 

¡ 조류의 위해성에 따라 관리가 되도록 “확대지역, 항목, 기준” 등이 제시  

되도록 고려

ü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항목으로 국한시키고, 경보대상자도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하며, 단계적으로 확대방안 제안 고려

¡ 상수원은 독성 중심으로 항목과 기준을 설정하고, 대상은 일정량 이상의 

취수량을 가진 지역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위락은 하천의 경우, 과연 어느 정도 이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실제 

우리나라 4대강에 위락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 일정 사용자가 

확인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전반적으로 조류경보제는 국가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운영하고, 

불필요하게 국민에게 불안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고려하되, 국민의 요구 

수준도 고려해야 함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

¡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를 통합하여 “수질예·경보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대상지역의 확대는 인력과 예산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함

¡ 수자원공사, 농어촌연구원의 조류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구간별 조사 고려

¡ 농업용 저수지까지 확대하는 것은 차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함

¡ 기준은 <Chl.a and 남조류 세포수>를 <Chl.a or 남조류 세포수>로 기준하는 

것을 검토 및 등급 수치를 현실화 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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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진 건국대학교 교수>

¡ 지역 확대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현수준에서 인력과 예산 

및 대국민 정서와 후속관리 수단 등이 고려되지 않고 시행하는 것은 

혼란과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큼

ü 단계적인 지역 확대를 고려하고 기준과 지표 설정 내용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

¡ 현재 조류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조사, 연구의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됨

ü 4대강 수계의 유역과 수체, 토지이용, 오염원 분포에 따라 조류발생의 

특성이 다르므로 4대강 유역에서 지역특이적인 조사·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현재 조류 R&D의 한계는 실제 정책에 효용이 적은 처리 기술 위주인 것에 

있으므로 향후 개선 고려 요

<오희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류경보제 개선시 고려사항

ü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Ÿ 정수장에서 정수된 상수의 안전성 확보

ü 확대적용범위는 예산, 인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

ü 선진외국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적절한 수준의 기준 설정 필요

¡ 개선의 기본 방향 제안

ü 단순화(남조류 세포, Chl.), 필요한 경우에 독소(Microcystin, Anatoxin), 

취기(Geosmin, 2-MIB) 포함

ü 조류경보제 개선에는 많은 연구자, 실무자, 정책입안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ü 정책연구과제 발주 필요 

¡ 국가차원에서 녹조문제의 근복적 해결을 위해서는 “녹조저감 국가 매뉴얼” 

작성 등 총체적 계획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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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웅 충북대학교 교수>

¡ 대상지역은 현행 상수원 호소(22)에서 보, 하구로 확대가 필요하나, 예산, 

인력,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확대하는 로드맵 개발 필요

ü  상수원 보 구간 우선 시행 바람직

¡ 발령지표는 현행 Chl.a 그리고 남조류세포수 대신 위해성의 판단 기준 

항목으로 변경하는 방안 모색 필요

¡ 모니터링-모델링-사후분석 기술개발을 위한 인력 확보 필요

ü 조류경보제는 모니터링->경보발령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예보·예측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ü 4대강 보에 대한 조류경보제 운영을 위해서는 수질예보제와 연계가 필요

ü 예측기술은 조류경보 발령의 원인 해석, 경보 지속기간 예보, 수화 발생 

가능성, 사후분석에 활용가능

¡ 국가 조류예측 모델의 입력자료 처리, 종별 천이 모델링 알고리즘, 매개변수, 

생애주기 모델링, 이취미 물질 발생에 대한 예측기술 개선 필요

<신재기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연구원>

¡ 조류경보제는 법적사항이므로 개선한다면 과학적 연구결과를 통해 그 

기반으로 객관적, 탄력적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방안” 과제에서 기존 측정망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 되어야 하며 비취수 수역은 사전 예방적 녹조관리, 취수와 직접 

관련되는 수역은 선제적 녹조관리 형태로 접근되어야 함

ü 수역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다소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아 녹조대응관리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적극 고려되어야 함

¡ 기존 제도 기준의 타당성 재검토와 제도적 안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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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흠 한국환경공단 센터장>

¡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의 필요성

ü 현재는 물환경연구소에서 채수·분석하여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대상지역이 

확대될 경우 인력에 의한 채수·분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ü 모니터링 시스템의 사용이 필연적일 것이나, 현재의 Chl.a 측정기의 정도, 

남조류 세포수 측정 결과의 수분석과의 차이에 대한 극복이 관건

¡ 상수용과 친수용 구분

ü 상수용과 친수용은 구분되어야 할 것이며, 친수용일 경우 일정농도 이상일 

경우 친수활동의 금지 조치 등이 필요

¡ 대상지역 확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과연 경보제 운영 등의 용이성, 실효성 

등에 대하여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임

¡ 조류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등도 필요하므로 조류 관련 홍보자료 등의 

배포, 언론을 통한 홍보도 병행 필요

<황수옥 수자원공사 수석위원>

¡ 불합리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 

및 정보의 국민제공은 국민에게 물에 대한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

¡ 수계별로 오염도 차이, 녹조 발생의 차이가 크므로 향후는 지역별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조류경보제는 조류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먹는 물 안정성 확보가 운영의 

목적이므로 상수원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항목은 Chl.a와 

남조류 세포수를 Chl.a 또는 남조류 세포수로 최소한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조류를 남조류만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규조류까지 포함하여 운영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며 이취미, 독소까지 포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수자원(하천, 호소)과 수도(먹는물)와의 연계운영 필요



- 11 -

<남귀숙 한국농어촌공사 박사>

¡ 상수원 구간과 친수용 구역의 통합관리 체계 도입 필요

ü 조류경보제는 주요 목적인 상수원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주로 운영

ü 식수원의 안전성과 함께 생태적 안전성, 건강성에 대한 관심 증가로 친수 

구간에 대한 관리 목적도 달성할 필요 있음

¡ 녹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총체적 관리 시스템 확보

ü 녹조의 사전 예방, 관리를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가 필요

ü 조류경보제와 비상수원의 녹조 사전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아우르는 

기준체제 정립 필요

ü 국가 전반의 조류관리가 가능한(대응가능한 수준의) 관리목표 방안 정립

ü 농업용저수지의 녹조관리를 위한 체계적 기준이 없어 개선방안 필요

¡ 농업용 저수지 확대방안 검토

ü 농업용저수지의 이수목적은 농업용수 사용이나 최근의 동향은 친수공간으로의 

개념확대 진행

ü 농업용 저수지의 지리적 분포특성 고려 시 주요 저수지에 대한 확대는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됨

<전숙례 에코프리즘 연구소장>

¡ 온라인 측정가능한 장치, 시스템 활용가능한 기준, 지침 마련필요

ü 수분석 대비 장치 측정 범위와 최적 기준, 연관성 연구 필요

ü 인력의 효율적 활용,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에 필요

¡ 지역확대 필요성 동의함(하천포함, 하천흐름의 연속성 고려)

ü 지역적 발생 특성, 기후, 유역환경이 다르므로 조류 발생 특성을 연구, 

고려하여(기초연구 데이터 분석, 생활사 고려) 장기적으로는 차별화된 지역별 

기준 적용 필요

¡ 목적에 따른 조류경보제 실시

¡ 장기 로드맵에 따른 순차적 정책발전 방향 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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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경 연구관>

¡ 낙동강 모니터링 요구가 많은 상황으로 대상 확대는 인력면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 장기적 진행 필요

¡ 조류경보제 장기적 로드맵으로 진행 필요, 실질적, 목적을 명확하게 진행 

필요

<이병철 연구사>

¡ 대상지역 확대 보류(원인규명 혹은 다른 사항 고려), 확대기준 명확히 할 

필요

<장윤현 과장>

¡ 국민 불안감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먹는 물(정수장)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

¡ 목적에 맞게 DB활용 필요 

<나길 주무관>

¡ 인력예산 확대 방안 고려

¡ R&D 기초 사업 필요에 대한 방안 강구

¡ 조류포럼 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및 의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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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 연구 방향

  

2014.05.21.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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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 방안

  

2014.05.21.

황순진 (건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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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1명 건국대학교 황순진 교수
-당연직 10명 환경부 이영기 물환경정책과장

한강물환경연구소 이재관 소 장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천세억 소 장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수형 소 장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이형진 소 장
국립환경과학원 이재안 팀 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최동호 유역관리국장
금강유역환경청 강선종 유역관리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주홍봉 유역관리국장
대구지방환경청 강복규 기획과장

-위촉직 12명 한국수자원공사 황수옥 수석위원
KIST 이상협 책임연구원

건국대학교 황순진 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소 오희목 책임연구원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 수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 수
충북대학교 정세웅 교 수
전남대학교 이학영 교 수
충북대학교 조영철 교 수

목포해양대학교 신용식 교 수
충남대학교 안광국 교 수
에코프리즘 전숙례 연구소장

-그 외 9명

제2절 제14차 포럼

□ 회의개요

  m 사업명 :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m 일시 : 2014. 9. 19(금) 15:00~18:00

  m 장소 : 생명공학연구원(대전) 나눔관 대회의실

  m 참석대상 : 조류포럼 위원 및 관계전문가

  m 참 석 자 : 총 31명



 □ 발제

 m 제1주제 : 조류경보제 지표개발

             (생명공학연구원 오희목 책임연구원)

 m 제2주제 :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이학영 교수)

 m 제3주제 : 조류경보 발령시 관계기관 및 대국민 조치사항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

□ 포럼 일정표

시  간
소요
(분)

내     용 사회 및 발표자

15:00

~15:05
5 참석자 소개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

15:05

~15:10
5 인사말씀

포럼 회장
물환경정책국장

15:10

~15:40
30 제1주제 : 조류경보제 지표개발

생명공학연구원
오희목 

책임연구원

15:40

~16:10
30 제2주제 :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이학영 교수

16:10

~16:40
30

제3주제 : 조류경보 발령시 관계기관 및
대국민 조치사항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

16:40

~16:50
10 휴식

16:50

~17:50
60 발표내용 토론 포럼 회장

17:50

~18:00
10 종합 정리 및 폐회 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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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주요내용

m 제1주제 : 조류경보제 지표개발

             (생명공학연구원 오희목 책임연구원)

Ÿ 조류경보제의 개요 및 개선점

Ÿ 남조류 모니터링 연구(대청호)

Ÿ 국외 사례

Ÿ 조류경보제 개선(안)제안

Ÿ 기타 제언

 m 제2주제 :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개선방안

             (전남대학교 이학영 교수)

Ÿ 조류경보제란?

Ÿ 조류경보제의 목적

Ÿ 추진경과

Ÿ 발령과 해제

Ÿ 발령과 대응체계

Ÿ 조류발령의 현황

Ÿ 조류경보제의 문제점

Ÿ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

Ÿ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개선안 

 m 제3주제 : 조류경보 발령시 관계기관 및 대국민 조치사항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

Ÿ 서론

Ÿ 관리실태

Ÿ 개선방안

Ÿ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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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일시 및 장소 2014. 9. 19(금) 15:00 ~ 18:00

장 소  대전광역시 생명공학연구원(대전) 나눔관 대회의실

발표자

 생명공학연구원 오희목 책임연구원

 전남대학교 이학영 교수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수

참석자

환경부 이영기

한강물환경연구소 이재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천세억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수형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이형진

국립환경과학원 이재안

낙동강유역환경청 최동호

금강유역환경청 강선종

영산강유역환경청 주홍봉

대구지방환경청 강복규

한국수자원공사 황수옥

KIST 이상협

경기대학교 공동수

충북대학교 정세웅

충북대학교 조영철

목포해양대학교 신용식

충남대학교 안광국

건국대학교 황순진

에코프리즘 전숙례

그 외 9명

□ 회의록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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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내용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 지표와 발령기준 합리화 필요

ü 상수원과 위락 등 조류영향 요소 기준

¡ 독성/냄새 물질 기준으로 운영

¡ 대응조치 현실화 필요

¡ 경보는 상시관리가 아닌 위기 관리시 발령되도록 고려

¡ 우리나라 먹는 물 문제, 국민설득, 낙동강과 같이 지역 특성, 행정적 운영 

문제, 법 개정 문제 등 종합적 고려 필요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

¡ 수질예보제와 조류경보제를 목적을 나눠서 분리

ü 수질예보제 - 상수원 수질관리

ü 조류경보제 – 먹는물의 안정성과 쾌적성 관리

ü phycocyanin 측정과 독성(Microcystin-LR) 및 냄새물질 기준 검토

¡ 개정안을 제시해 집중적으로 10월 중 포럼 위원과 논의 필요

<이학영 전남대학교 교수>

¡ 조류경보제 지표

ü 현행 남조류 세포수와 Chl.a 농도로 독성을 비롯한 먹는 물 안정성 구축의 

지표를 설정하는데 문제가 있음

ü Cyanobacteria가 가진 phycocyanin이 적합한 물질 

¡ 발령기준

ü 현행 주의보 기준 너무 강화되어 있음 -> 1,000cell/ml 이상으로

ü 궁극적으로 남조류 독소로 기준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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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희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본 개정은 향후 녹조 모니터링을 위해 장기간, 널리 사용 될 것을 

감안하여, 전문가, 수질전문가, 정책결정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완성도 높은 조류경보제 개선 안이 마련되어야 함

¡ 유럽, 호주, 미국 등 관련국의 자료를 널리 수집, 참고하여 국제수준에 

견줄 수 있는 Cost-effective 한 개선안 마련이 필요

¡ 남조류 bloom은 결국 독소, 이취미 발생에 대한 염려가 크므로, 경보, 

대발생 단계에서는 이에 대한 단계별 심화 정보 제공도 필요

<이상협 KIST 책임연구원>

¡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관리물질, 농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 함 

ü 취수구 주변과 수변공간의 경우 녹조로 인한 위험도, 심각성은 매우 다른 

것으로 생각함. 따라서 주변환경, 위치의 중요성 등 다양한 변수가 반영된 

적절한 기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기준이 Chl.a, 남조류 개체수로 한정하는 것은 많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함

<정세웅 충북대학교 교수>

¡ 경보제 지표는 현재 Chl.a, 남조류세포수를 모니터링의 용이성을 위해  

phycocyanin을 제안 한 사항은 남조번성시기에 국한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도입 가능 할 것으로 사료

¡ Chl.a는 정수처리 공정에 문제가 되는 규조류와 높은 상관성이 있으므로 

규조류 우점시기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

¡ 발령기준은 실제 위해성을 고려하여 항목 추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실제 위해성이 있을 경우 독소 및 냄새물질 포함 

가능

¡ Chl.a 발령기준은 규조류, 남조류 등 우점종에 따른 다른 기준값 적용 필요

¡ 지표항목은 수질예측모델링 등 수질예보와 연계하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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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

¡ 조류독소에 대한 기본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R&D 결과가 부족한 

현실에서 조류경보제에 조류독소를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함

¡ 조류경보제의 기준완화 또는 지표 도입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의 확보가 

필요함

¡ 현재 과학원에서 조류경보제 대상지역의 조류독소(Microcystin)의 농도를 

공개하고 있으나 이는 수체 중 농도 결과임. 

ü 하지만 WHO 기준은 cell-bound&free-Microcystin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WHO 기준으로 Microcystin 농도를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cell에 포함된 Micocystin을 측정하여야함

¡ 현재 일부 수역에서는 cell-bound Microcystin의 농도가 1㎛/L를 

상회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므로 Microcystin 농도를 지표로 도입하는 

것은 시중하게 결정 되어야함

<안광국 충남대학교 교수>

¡ 조류경보제 기준에서 조류주의보시 Chl.a 농도가 너무 낮고, 조류대발생시 

농도는 너무 높음 조정 필요

¡ 남조류세포수 대신 phycocyanin을 제시하였는데, Chl.a와 상관관계를 

회귀식을 이용하면 phycocyanin 측정 없이 Chl.a로 환산, 남조류세포수를 

예측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

¡ 수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회귀식을 만들어 이용하면 수체별 관리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 생태계에 맞는 유해성 평가, 독성평가를 위한 추가적인 기초 

연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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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숙례 에코프리즘 연구소장>

¡ Chl.a 및 남조류 측정시 수분석 외 현장모니터링용으로 휴대 또는 고정형 

조류형광측정기 및 세포계수기들이 활용되고 있음.

ü 측정 및 정도 기준 확립 및 수분석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장 활용에 

대한 지침 및 활용성에 대한 연구, 조사기법 확립 필요. 

ü 수분석에 비해 온라인, 현장에서 즉시 측정, 시계열 분석 가능하므로 

변화추이 예측에 큰 장점 있음

ü 국내 사용중인 국내외 제품, 연구시제품에 대한 성능 평가 기준 미비 -> 

향후 연구로 지침 마련 및 법적, 제도적 적용, 근거 동시 마련 필요

¡ 대상 및 목적에 따른 방법론 적용 고려 

ü 비용 효율성 향상, 인력절감, 국내 개발기술 적용

ü 상수, 취수원(먹는 물) 관리 -> 정밀분석

ü 하천-> 모니처링(휴대용 strip, 광학분석장비, 카운터)

ü 상시모니터링 : 추이분석(온라인장비)

ü 대발생시 : 정밀분석

<황수옥 수자원공사 수석위원>

¡ 조류경보제의 운영목적은 조류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임.

ü 조류로 인한 피해물질은 이취미물질과 독소이며 독소는 정수에서 문제가 되는 

물질이 아니므로 조류경보제 운영항목 도입 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조류경보제 운영항목에 현 Chl.a와 남조류세포수가 있으나, 기타 조류로 인한 

피해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지표 변경은 필요하며 조사지침(조사방법, 조사수심 등) 개선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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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순진 건국대학교 교수>

¡ 남조독소를 이용한 남조류 생물량 모니터링 방안은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시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국가지표와 기준으로 이용하는 방안은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 

ü 외국에서 이용사례나 활용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지오스민 항목에 대해 조류관리 지표로 사용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ü 독소지표와 기준은 국민적 정서와 언론에 의한 호도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 조류경보제는 정책적 내용이며, 실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관리 대책과 

반드시 연동되어야함

ü 현실적으로 조류대발생의 관리는 정수장에서 이루어지므로 취정수장의 

대처(정수처리/고도) 전략이 우선적으로 갖추어 져야 하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목표지향적 연구의 추진이 시급함

¡ 조류경보 발생시 대처방안 및 대국민 조치사항에 대한 발제(최지용 교수) 내용 

중, 조류재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ü 조류대발생(녹조)을 재해로 간주할 경우, 조류문제는 재난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야하기 때문

¡ 향후 조류경보제 개선에 대한 방향으로, 우선고려 할 사항은 지나치게 단계별, 

지역별(적용수역)로 차등을 두어 세분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ü 정책수행에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보제 단계는 가능한 줄이고 너무 

낮거나 비현실적으로 높은 농도(Chl.a와 남조류세포수)는 배제하고 국내현실에 

맞는 농도 혹은 수준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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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류경보제 지표개발

-대청호 연구 및 국외 사례 중심-

  

2014.09.19.

오희목 (생명공학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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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개선방안

2014.09.19.

이학영 (전남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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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류경보제 발령시 

관계기관 및 대국민 조치사항

  

2014.09.19.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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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1명 건국대학교 황순진 교수
-당연직 11명 환경부 이영기 물환경정책과장

한강유역환경청 이인기 유역관리국장
낙동강유역환경청 최동호 유역관리국장
금강유역환경청 강선종 유역관리국장
영산강유역환경청 주홍봉 유역관리국장
대구지방환경청 장윤현 수질관리과장
국립환경과학원 이재안 팀장
한강물환경연구소 이재관 소 장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천세억 소 장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수형 소 장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이형진 소 장

-위촉직 13명 한국농어촌공사 남귀숙 박 사
한국환경공단 김순흠 센터장
한국수자원공사 황수옥 수석위원
K-Water수자원연구소 신재기 박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희목 책임연구원
경기대  생명과학과 공동수 교 수
서울대학교  최지용 교 수
대진대  생명과학과 김용재 교 수
상명대  생명과학부 이진환 교 수
충북대  환경공학과 정세웅 교 수
전남대  생명과학부 이학영 교 수
충북대환경공학과 조영철 교 수
한국바이오시스템 전숙례 박사 

-그 외 11명

제3절 제15차 포럼

□ 회의개요

  m 사업명 :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m 일시 : 2014. 11. 7(금) 15:00~18:00

  m 장소 : 대전 대림호텔 컨벤션홀

  m 참석대상 : 조류포럼 위원 및 관계전문가

  m 참 석 자 : 총 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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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m 제1주제 : 조류경보제 개선안 발표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

□ 포럼 일정표

시  간
소요
(분)

내     용 사회 및 발표자

15:00

~15:05
5 참석자 소개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

15:05

~15:10
5 인사말씀 포럼 회장

15:10

~15:50
40 조류경보제 개선안 발표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

15:50

~16:00
10 휴식

16:00

~17:50
110 토론 포럼 회장

17:50

~18:00
10 종합 정리 및 폐회 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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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일시 및 장소 2014. 11. 7(금) 15:00 ~ 18:00

장 소  대전 대림호텔 컨벤션홀

발표자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

참석자

환경부 이영기

한강유역환경청 이인기

낙동강유역환경청 최동호

금강유역환경청 강선종

영산강유역환경청 주홍봉

대구지방환경청 장윤현

국립환경과학원 이재안

한강물환경연구소 이재관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천세억

금강물환경연구소 이수형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이형진

한국농어촌공사 남귀숙

한국환경공단 김순흠

한국수자원공사 황수옥

K-Water수자원연구소 신재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희목

건국대학교 황순진

서울대학교  최지용

대진대  생명과학과 김용재

상명대  생명과학부 이진환

충북대  환경공학과 정세웅

전남대  생명과학부 이학영

충북대환경공학과 조영철

한국바이오시스템 전숙례

이외 11명

□ 회의록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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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 내용 

1. 대상 지역 확대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 대상지역은 상수원 중심으로 추진하고, 확대는 행정적, 기술적 관리 

가능성도 고려하여 추진

<이학영 전남대학교 교수>

¡ 취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으로 한정

<남귀숙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

¡ 조류경보제의 경우 상수원수의 식수 안정성에 근거하여 일률적 관리가 

이루어지는게 바람직함

<김순흠 한국환경공단 센터장>

¡ 달성보 합천 창녕보는 재검토 필요

¡ 대상지역 확대시 채수 지점의 확정 필요

ü 상수원 보호 및 취수장 운영과 연계 되므로 취수장 인근으로 검토

¡ 상수원 발형지표는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타당할 것이나 친수용 기준인 

경우에는 조류 독소에 대한 부분의 추가가 필요할 것임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

¡ 개선안은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 및 Chl.a와 유해남조류 세포수의 

불일치성 문제 등의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개선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설득 논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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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상명대학교 교수>

¡ 대상지역확대 여부는 2안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친수용 구역과 저수지를 

추가해야 함

ü 환경부에서는 일선에서 data를 생산하는 4대강 물환경연구소에 전문 인력 

보강이 필요함

<신재기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연구원>

¡ 조류경보제 적용수역의 확대 및 기준 개설정은 매우 객관적이고 바람직한 

연구성과 내용으로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현행 조류경보제 적용 측정말 지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ü 대표지점과 취수지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 적용 기간도 내용에 명시되어 포함되었으면 함

<황수옥 수자원공사 수석위원>

¡ 조류경보제는 상수원 구역과 친수구역이 분리되어 운영되어야 함이 바람직함

¡ 조류경보제는 현 운영복적에 맞게 상수원 수질의 안정성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박혜경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연구관>

¡ 달성보, 창녕보는 상수원의 안전성 확보 등 이익이 없이, 인력이 낭비되기 

때문에 추가는 필요없을 것으로 판단됨

<최동호 낙동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 상수원을 고려한다면 하구원도 제외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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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령지표 개선 방안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 녹조 발생 상황과 독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대변 가능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적정

<오희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시된 발령지표, 발령기준은 대체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

ü 수심이 깊고, 정체 수역으로 수층이 안정되어 남조류가 상층에 분포하는 

대청호와 팔당호 등과 하천의 보에서 수심이 낮고 상하 혼합에 의해 

남조류가 비교적 균질 분포함. 따라서 동일한 기준적용은 무리가 있다.

ü 수체 균질분포항목인 용존 독소, 이취미 물질 등의 분자적 검출이 

고려되어야 함

<남귀숙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

¡ 독성자료에 근거한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적정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

¡ 조류경보제의 발령기준에서 경보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적절할 

설득논리가 필요함

ü 남조류세포수를 단일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현장에서 남조류 세포수 계수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ü 개선된 안에서는 조류관심단계부터 조류독소를 분석하여야 하며, 조류독소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 언론 및 국회에서 자료제시 요구 시 

국민에게 공지되어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전숙례 에코프리즘 연구소장>

¡ 남조류 세포수 계수의 오차범위가 방법, 개인에 따라 크게 나타나므로 측정 

방법론에 대한 공정시험법 마련 중요

¡ 조류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조류경보제로 통합



- 124 -

3. 발령단계의 등급명 검토안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 조류경보제를 “조류안내제”로 수정고려,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로 

수정고려

<남귀숙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

¡ “관심”, “경계”, “대발생”이 국민체감으로 완화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 

¡ 조류경보제의 명칭은 단계별 등급에 “경보”라는 의미가 없으므로 

“조류관리제”로 순화하는 것이 좋을듯함

<이진환 상명대학교 교수>

¡ 관심-주의-경보로 하는 것 타당함

<신재기 한국수자원공사 수석연구원>

¡ 관심-주의-경보로 하였으면 함

<전숙례 에코프리즘 연구소장>

¡ 관심-주의-경보로 하는 것으로 제시

<황수옥 수자원공사 수석위원>

¡ 등급명의 용어 순화 필요 : 관심-주의-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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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수원, 친수용 경보 발령·해제 기준 개선안 

<최지용 서울대학교 교수>

¡ 각 단계별로 독소기준 남조류 수로 하고, 관심=2,000cell/mL, 

주의=10,000cell/mL, 경계=1,000,000cell/mL 고려

<이학영 전남대학교 교수>

¡ 남조류 세포수 기준, 2,000cell/mL, 10,000cell/mL, 1,000,000cell/mL 

<남귀숙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

¡ 상수원 구역과 친수구간의 등급명은 차별화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친수용 기준의 경우에는 규조류도 감안되어야 할 듯함

¡ 채취방법에 대해서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김순흠 한국환경공단 센터장>

¡ 상수원 발령지표는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타당할 것이나 친수용 기준인 

경우에는 조류 독소에 대한 부분의 추가가 필요할 것임

<이진환 상명대학교 교수>

¡ 조류경보제 발령지표는 유해남조류 세포수

¡ 상수원 및 친수역은 동일한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좋음

<황수옥 수자원공사 수석위원>

¡ 관리항목인 Geosmin, 2-MIB의 농도는 200ng/L가 아닌 먹는물 감시항목 

농도인 20ng/L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발령지표인 유해남조류 세포수를 분석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질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분석 방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있음

¡ 조류경보제 운영기준이 변경될 경우, 먹는물 감시항목에 조류관련 항목의 

조사주기가 연동되어 변경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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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보 및 대발생 발령시점 장·단점 검토결과

<황수옥 수자원공사 수석위원>

¡ 발령시점은 제1안이 바람직함

<박혜경 낙동강물환경연구소 연구관>

¡ 인력, 경제적 부담으로 현행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형진 영산강물환경연구소 소장>

¡ 환경부의 지원으로 물환경연구소에 예산, 조류전문인력 등의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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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2014.11.07.

공동수 (경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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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계 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하천·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수질오염경보)

[별표 2] <개정 2014.1.28>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수질오염물질(제28조제2항 관련)

경보의 
종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령대상 발령주체

조류경보
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수

법 제9조제1항 또는 이 영 제30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사ᆞ
측정하는 호소 중 환경부장관이 발
령대상으로 고시한 호소

환경부 장관

법 제9조제3항 또는 이 영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조사ᆞ
측정하는 호소 중 환경부장관이 발
령대상으로 고시한 호소

시․도지사

[별표 3] <개정 2012.1.17>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경보단계 및 그 단계별 발령·해제기준(제28조제3항 관련)
1. 조류경보

경보단계 발령·해제기준
조류 주의보 2회 연속 채취 시 클로로필-a 농도 15 mg/m3 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 수가 500 세포/mL 이상인 경우
조류 경보 2회 연속 채취 시 클로로필-a 농도 25 mg/m3 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 수가 5,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조류 대발생 2회 연속 채취 시 클로로필-a 농도 100 mg/m3 이상이고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클로로필-a 농도 15 mg/m3 미만이거나

남조류의 세포 수가 500 세포/mL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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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0.2.18>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1. 조류경보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조류
대발
생경
보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
는 수면관리자)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수, 
취기, 독소)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의 신속한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 우심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조
치 실시

○황토 등 흡착제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수상스키․수영․낚시․취사 등의 활동 금지
○어패류 어획, 식용 및 가축 방목의 금지

해제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
는 수면관리자)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의 신속한 통보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비고: 1. 위 표의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예보를 발령하는 경우에 관계되는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3.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또는 조류대발생경보를 발령하기 전이라도 수면관리자는 수온상승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방류량의 증가 조치 등 조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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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0.2.18>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제28조제4항 관련)

1. 조류경보
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조류
주의
보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
진강, 한강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
는 수면관리자)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의 신속한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조류주의보 발령
○주변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조류
경보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
는 수면관리자)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 수, 
취기, 독소)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의 신속한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조류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수상스키․수영․낚시․취사 등의 활동 자제 권고
○어패류 어획, 식용 및 가축 방목의 자제 권고

조류
대발
생경
보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
는 수면관리자)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수, 
취기, 독소)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의 신속한 통보
수면관리자
(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 우심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조
치 실시

○황토 등 흡착제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취수장․정수장 관리자)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조류대발생경보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수상스키․수영․낚시․취사 등의 활동 금지
○어패류 어획, 식용 및 가축 방목의 금지

해제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
는 수면관리자)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의 신속한 통보
유역․지방환경청장
(시․도지사)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비고: 1. 위 표의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예보를 발령하는 경우에 관계되는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3. 조류주의보, 조류경보 또는 조류대발생경보를 발령하기 전이라도 수면관리자는 수온상승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방류량의 증가 조치 등 조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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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그간 추진경과

□ ‘98년 ～ : 상수원 호소를 중심으로 “조류경보제” 운영

○ 13년말 기준, 팔당호․대청호 등 22개 호소를 대상으로 운영

□ ‘12년 ～ : 4대강 16개 보를 대상으로 “수질예보제” 운영

○ 단기예보(주 2회) 및 장기예보(분기별)로 운영

□ ‘13.2～ : 낙동강 3개보를 대상으로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낙동강 3개 보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결과(요약)>

○ (경보발령) 강정고령보와 창녕함안보는 8월～10월 기간중 “주의보” 이상의

경보발령이 지속

○ (기타) 클로로필-a와 유해남조류, 유해남조류와 조류독소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

□ ‘13. 12. 27 : 수질 예․경보제 개선관련 전문가 회의 개최

○ (조류경보제 개선) 발령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

대부분의 의견

- 다만, 조류독소를 발령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 (예․경보제 통합문제) 제도의 목적, 정책 고객 등이 상이하므로

제도의 특성을 살려 현행 제도를 개선․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14. 4. ~ : 조류전문가 포럼 운영을 통한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연구(’14.4.11~‘14.12.31)

□ ‘14. 10. 17 :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

□ ‘14. 10. 29 :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관련 관계자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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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기된 주요 문제점

□ 4대강의 녹조현상 심화

○ 이상 고온현상, 체류시간 증가 등으로 4대강 보와 하구언에서의

녹조현상이 심화

- 낙동강 유해남조류 1만 cells/㎖ 이상 일수가 ‘12년 63일 → ’13년

167일(8개보의 초과일 수 합)로 크게 증가

□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현실성 미흡

○ 클로로필-a와 남조류 세포수를 동시초과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두 지표간 상관관계가 낮아 함께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

- 남조류가 대량 번식하여도 클로로필-a 농도가 초과되지 않아 

조류경보가 발령되지 않는 사례 빈번

* 감사원의 4대강 감사에서 현행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의 부적절을 지적

□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 동시 운영에 따른 혼선 초래(낙동강)

○ 동일한 구간(낙동강 3개보)에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를 동시 운영함에 

따라 상이한 예․경보가 발령되는 등 혼선 초래(‘13년 국감시 지적)

< 조류경보제와 수질예보제 발령기준 비교 >

구 분 관리항목 발령단계

조류경보제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주의보 → 경보 → 대발생 → 해제

수질예보제 〃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단계

□ 녹조발생시 국민 행동요령 부재

○ 4대강 사업이후 하천에서의 친수활동이 늘어나면서 녹조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

- 반면, 현행 조류경보제는 녹조발생 상황에 적의 대처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공지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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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 선 방 안

1  조류경보제 개선

 1) 대상지역 확대(호소 → 호소 + 보․하구언)

□ 현  황

○ “수질 및 수생태법”(제21조)에 의거 하천․호소에서 조류경보제 
운영이 가능하나, 시행령에서는 호소로 한정

- 현재 팔당호, 대청호 등 22개 호소에서 운영(환경부 17, 시․도 5)

□ 확대 필요성

○ 낙동강 3개보를 대상으로 조류경보제를 시범운영(‘13.2～12)한 결과

8월에서 10월까지 ‘조류주의보’ 이상이 지속적으로 발령

- 안전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하천에서의 유해 남조류 관리 
필요성 증대

○ 특히, 하천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상수원 영향뿐만 
아니라 시각적·위생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

- 쾌적한 친수공간 확보를 위해 4대강 수계 전 구간에서 체계적인
녹조관리 필요

□ 확대방안

○ 현행 상수원 호소에 적용하고 있는 조류경보제를 하천까지 확대

- 하천·호소의 물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이수(용수, 친수)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위해 하천까지 
확대하되 상수원 구역과 위락용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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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제 대상 지역 확대안의 장·단점 검토결과

< 조류경보제 대상 지역 확대안의 장·단점 비교 >

각안 장점 단점 선정(안)

1안
조류우심 상수원 및 

주요 강의 
댐·보·하구언

식수 안전성, 중하류 
친수성, 생태성 보장

행정적·경제적 부담, 
농업용저수지 제외, 
친수구역 기준 연구 미흡

●

2안
현 대상지역과 

상수취수량 1만톤/일 
이상의 보·하구언

식수 안전성 보장
중하류 친수성과 
생태성 미보장, 

농업용저수지 제외

※ 각 안에서 취수형식이 강변여과인 지역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
지 않는 수역은 상수원 구역에서 제외

※ 장기적으로 위락용 구역과 하천 본류 구간에 영향을 주는 대형 농업용 저수지 추가 검토

○ 1안 선정 시 조류경보제에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은 상수원 구역 
4개, 위락용 구역 16개 보·하구언

< 1안 선정 시 추가되는 대상 구역 >

구  분 구역 분류 대상 구역

상수원 구역
- 상수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 중 조류발생도가 높은 
주요 강의 보·하구언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낙동강하구언(4개 구역)

위락용 구역
- 상수원 구역 외 주요 강의

  댐·보·하구언
16개 댐·보·하구언

※ 조류발생도가 낮은 강천보는 상수원 구역에서 제외하고 위락용 구역에 편입

○ 2안 선정 시 조류경보제에 추가로 편입되는 구역은 낙동강의 
5개보와 낙동강하구언

< 2안 선정 시 추가되는 대상 구역 >

구  분 구역 분류 대상 구역

상수원 구역
- 상수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 중 조류발생도가 높은 
구역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낙동강하구언 등 6개 수역

※ 조류발생도가 낮은 강천보는 상수원 구역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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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과 낙동강의 상수원 및 위락용 구역 모식도

                [한강]                             [낙동강]

춘 천 호 충 주 댐

용산(58.3)

충주(250)

충주조정지댐

이천(50)
여주(52.5)

의 암 댐 강 천 보

여 주 보

청 평 댐

금남(55)
양서(5)

이 포 보

팔당1(2,600)
팔당2(2,855)
팔당3(2,200)
광주용인(330)
광주(26.4)

팔 당 댐

하남(60)
덕소(200)
도곡(16)
강북(1,050)
토평(63)
암사(1,710)
구의(960)
한강(314)
풍납(인천)(700)
풍납(서울)(700)
자양(일산)(250)
자양(서울)(1,450)

잠 실 수 중 보

신 곡 수 중 보

          

안 동 댐

상 주 보

낙 단 보

구 미 보
해평(64)
해평(광역)(400)
왜관(4.5)

칠 곡 보
공단(28)
매곡(880)
문산(210)
고령(44)

강 정 고 령 보

달 성 보

합 천 창 령 보

칠서(마산)(440)

창 령 함 안 보
본포(285)
창암(270)
원동(825)
매리(1,725)
물금(부산)(840)
물금(양산)(74)

낙 동 강 하 구 언

※ 취수장명(취수량 천톤/일)



- 137 -

○ 2안 선정 시 위락용 구역의 조류관리 방안

- 위락용 구역의 조류관리 기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관리기준을 
정립하고, 수질예보제를 통해 사전예방적으로 관리

- 식수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조류경보제와 
달리 사전예방적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질예보제는 
별도의 방식으로 운영(수질예보제의 예보 발령단계는 폐지하고 
예보치는 관계기관에 통지)

○ 1안 선정 시 상수원 구역과 위락용 구역에 대한 조류경보제의 
적용 범위 (관리항목, 발령기준, 모니터링 등 조치사항)에 대한 
일률 적용 또는 차등 적용에 대한 선정

- 해당 구역의 물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관리, 과도한 대국민 불안 
유발 불식, 행정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차등 적용이 바람직

※ 조류경보제는 조류 발생 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한 제도이므로 상수원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사전예방 대책 또는 제도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음

< 상수원 구역과 위락용 구역의 조류경보제 적용범위 장·단점 비교 >

각안 장점 단점 선정(안)

1안 차등 적용
- 이수목적 맞춤 관리
- 행정적, 경제적 부담
  경감 

- 하류 상수원 조류 발생
  사전예방 미흡

●

2안 일률 적용 - 상수원 관리 강화
- 행정적, 경제적 부담
- 과도한 대국민 불안 유발

○ 조류경보제 대상지역 확대 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사항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 발령 대상, 발령 주체 및 대상 수질오염물질(제28조제2항 관련)

경보의 
종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령대상 발령주체

조류경보 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수

법 제9조제1항 또는 이 영 제30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조사ᆞ
측정하는 호소 중 환경부장관이 발
령대상으로 고시한 하천·호소

환경부 장관

법 제9조제3항 또는 이 영 제30조
제2항에 따라 시ᆞ도지사가 조사ᆞ
측정하는 호소 중 환경부장관이 발
령대상으로 고시한 하천·호소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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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보 발령지표 개선 (남조류 중심)

□ 현  황

○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를 동시 초과하는 조건으로 

경보지표 설정·운영

※ WHO 등 해외 : 상수원은 남조류 세포수 중심, 레크레이션은 조류독소

중심으로 경보지표 설정․운영

○ 북한강 수계의 남조류(Anabaena) 번식으로 인한 냄새물질(지오스민,

2-MIB)로 수도권 수돗물에서 이취미 발생(‘11.11, ’12.8)

- 이로 인해 서울시는 ‘13년부터 자체적으로 냄새물질에 대한 

조류경보제 운영

구 분 예비주의보 주의보 경 보 대발생

지오스민(ng/L) 10 20 100 500

2-MIB(ng/L) 10 20 100 500

* 냄새물질에 대한 먹는 물 권고기준 20ng/L를 주의보로 설정

□ 문제점

○ 클로로필-a 농도는 남조류 세포수와 상관관계가 낮아 동시 

초과항목으로 부적합

- 최근 10년간 클로로필-a 농도와 남조류 세포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0.5 이하의 낮은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 최근 10년간 클로로필-a와 남조류세포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

구 분 팔당호
(‘98～’07)

대청호
(‘98～’07)

주암호
(‘98～’07)

영천호
(‘98～’07)

운문호
(‘98～’07)

조류주의보 -0.106 0.248 -0.126 0.472 0.047

- 오히려 규조류가 번식하는 봄․가을에 클로로필-a 농도가 높게 

나타나 규조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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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심이 깊고 체류시간이 긴 외국의 부영양 자연호나 우리나라의 호소형

인공호는 여름철에 남조류 발생, 우리나라의 하천형 인공호는 주로 봄,

가을에 규조류 발생

※ 남조류라 하더라도 종류 및 환경조건에 따라 세포 크기 및 클로로필-a

함량이 크게 달라 세포수와 클로로필-a 함량간에 뚜렷한 상관도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냄새물질은 정수장으로 유입되기 전에 감지하여 대응하여야 하나

현행 조류경보체계로는 사전 감지 곤란

- 수돗물 이취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천에서부터 냄새물질

감시 필요

□ 개선방안

○ 클로로필-a 농도, 남조류 세포수, 남조류 독소, 조류유발 냄새물질에  

대한 발령지표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 운영

- 남조류 세포수를 주요 지표로 하고 조류기인성 냄새물질을 보조 

지표 항목으로 하여 식수의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

※ 독성이 없는 규조류는 유관기관간 내부적인 행정 업무체계를 바탕으로

정수 관리

※ 상수원은 정수처리 이전의 원수로서 정수기준인 조류 독소로 관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조류 독소의 잠재적 발생가능성과 그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남조류 세포수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조류독소는 세포내 독소로서

세포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수장에서 대부분 제거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조류독소는 먹는 물과 위락용 기준만 있을 뿐 상수원

기준은 없음)

※ 남조류의 종류별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남조류가 주로 함유하고 있는

Phycocyanin에 대한 시범 조사를 통하여 남조류 양에 대한 지표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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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구역 발령지표 개선방안별 장·단점 검토결과

각안 장점 단점 선정(안)

1안

유해남조류 세포수만 지표로 

설정(냄새물질은 단일 기준의 

관리항목으로 추가)

- 녹조발생 상황을 정확히 

  반영

- 유해남조류 관리로 먹는 

  물 안전성과 쾌적성

  확보 가능

- 남조류 외에 규조류 

  등 관리 미흡

- 현 발령기준 적용 시 

  경보 발령 횟수 증가

●

2안

조류 독소를 발령지표로 설정

(냄새물질은 단일 기준의 관리

항목으로 추가)

- 조류독소 관리로 먹는 

  물 안전성 확보 가능

- 남조류 외에 규조류 

  등 관리 미흡

- 조류독소 발표 시

  국민 불안 우려

3안

클로로필-a와 남조류 세포수

각각을 발령지표로 설정(냄새물질

은 단일 기준의 관리항목으로 

추가)

- 남조류 외에 규조류 

  등 관리 가능

- 외국의 기준과 부합

- 현 발령기준 적용 시 

  잦은 경보발령 우려

- 녹조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겨울, 봄, 가을 

  경보 발령 우려

4안

클로로필-a와 조류 독소 각각을 

발령지표로 설정(냄새물질은 단

일 기준의 관리항목으로 추가)

- 남조류 외에 규조류 

  등 관리 가능

- 조류독소 관리로 먹는

  물 안전성 확보 가능

- 현 발령기준 적용 시 

  잦은 경보발령 우려

- 조류독소 발표 시

  국민 불안 우려

※ 남조류 세포수와 냄새물질로만 항목을 설정할 경우 Chl.a는 감시항목으로,

독소는 조치항목으로 운영하여 분석결과 관계기관 통보

※ ‘05∼’06년간 연구....범조사를 통해 phycocyanin 항목 추가 여부 검토

위락용 구역 발령지표 설정방안별 장·단점 검토결과

각안 장점 단점 선정(안)

1안
유해남조류 세포수만 발령지표
로 설정(냄새물질은 단일 기준
의 관리항목으로 추가)

- 친수 안전성 간접적 
  확보

- 남조류 종류에 따라 
  안전성 과소, 과도
  관리 가능성 있음

●

2안

유해남조류 세포수와 유해남조
류 우점 시 클로로필-a 각각을 
발령지표로 설정(냄새물질은 
단일 기준의 관리항목으로 추
가)

- 친수 안전성 간접적
  확보

- 독소 미생성 조류로 
  인한 잦은 발령 우려

3안
조류 독소만 발령지표로 설정
(냄새물질은 단일 기준의 관리
항목으로 추가)

- 친수 안전성 직접적
  확보

- 친수 장애와 관련된
  조류 독소 기준의 국내 
  연구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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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기준 개선 (국내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합리화)

□ 현  황

○ ‘98년 제도도입 당시 설정한 단계별(주의보·경보·대발생) 발령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

- 실질적 조류관리가 필요한 경보 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주의보는

경보의 1/10 수준, 대발생은 스컴이 발생하는 100만 cells/㎖로 설정

* 경보기준 : WHO·호주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조류독소 1 ppb에

상응한 남조류 세포수(5,000 cells/㎖)로 설정

□ 문제점

○ (경보기준 조정필요)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 경보기준인 조류독소 

1 ppb에 상응한 국내출현 남조류 세포수는 2,348～67백만 

cells/㎖로서 현행 5,000 cells/㎖과 크게 차이

※ 국립환경과학원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적정화 방안연구” : [참고 1]

* 국내출현 남조류의 독소 함량은 호주 등에서 출현하는 남조류의 1/2

수준이며, WHO의 독소 기준은 독성이 높은 Microcystin-LR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성이 낮은 Microcystin-RR이 많이 검출

○ (위락용 기준 설정필요) 조류경보제를 하천까지 확대하고, 상수원과

위락용 구역으로 구분함에 따라 친수목적의 발령기준 필요

* WHO·호주 등 해외에서도 거의 대부분 상수원 기준과 위락용 기준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

○ (발령 단계의 용어 변경필요) 실질적인 위해도를 고려할 때 

조류경보제의 단계별 등급명의 순화 필요

※ 해외에서도 경계 수준 이전의 낮은 남조류 발생 단계는 상수원

구역의 경우 감시(Vigilance: WHO) 또는 검출(Detection: 호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위락용 구역도 감시(Surveilla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 관계기관간 통보가 있을 뿐 대중에

발령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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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안

◈ 발령단계의 등급명 순화 방안

발령단계의 등급명 검토안

구분 각안 Level 1 Level 2 Level 2 선정(안)

상수원
구역+
위락용
구역

현행 주의보 경보 조류대발생

1안 감시 경계 조류대발생 ●

2안 출현알림 경계 조류대발생

3안 1단계 2단계 3단계

◈ 상수원 기준과 위락용 기준으로 구분하여 차등화

○ (상수원 기준) 실질적 녹조관리 단계인 경계기준을 먼저 정하고,

감시기준 등 단계별 기준 설정

- (경 계)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Microcystin-LR

1ppb에 상응한 남조류 세포수 10,000 cells/㎖(1안) 또는 20,000

cells/㎖(2안)을 검토

* 국내출현 남조류는 Microcystis를 기준으로 할 때 총 독소로 1 ㎍/L에

상응하는 세포수가 10,000 cells/mL로 총 독소량으로 하여도 호주 등에서

출현하는 남조류의 1/2 수준임(호주는 먹는 물 가이드라인인

Microcystin-LR 1.3 ㎍/L에 상응하는 남조류세포수 6,500 cells/mL를

경계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음; Microcystin-LR 1 ㎍/L에 상응하는 남조류

세포수는 5,000 cells/mL)

* 아울러 국내출현 남조류 독소는 독성이 약한 Microcystin-RR도 많이

검출되고 있으므로 독성이 강한 Microcystin-LR을 대상으로 정한 WHO나

호주의 먹는 물 기준에 상응하는 독성을 보이는 남조류 세포수는 더욱 낮음

- (감  시) 남조류가 경계 수준으로 가는 것을 감시하는 단계로서 

조류의 배가시간을 2일로 선정(조류의 지수증가율 0.35/d 적용)

하여 7일 이내에 감시단계에서 경계단계에 이를 수 있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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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ells/㎖ 또는 2,000ells/㎖ )으로 설정

* WHO(1999)의 상수원 남조류 경보체계 관련 보고서에서는 기온이 높은

자연수체에서 남조류의 배가시간이 2일 수준(조류의 지수증가율 0.35/d

적용)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호주는 남조류 경보단계인 경계 2단계의 기준(남조류 세포수 6,500

cells/mL)을 우선 설정하고 이 단계에 4∼6일만에 달할 수 있는

성장률을 가정하여 경계 1단계의 기준을 설정

- (대발생) 현행 기준인 100만cells/㎖ 설정

- 냄새물질은 남조류 세포수와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으므로

발령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먹는 물의 단일 관리기준으로 설정,

또한 냄새물질은 식수의 안전성이 아니라 쾌적성과 관련되고 

정수장에서 대부분 처리 가능하기 때문에 대국민 발령 없이 

발령권자가 정수장 관리자에게 통보·조치토록 함

○ (위락용 기준) 위락용 기준에 대한 국내 연구사례가 없어 WHO의 

위락용수 남조류 세포수 권고기준을 체택하는 안(1안)과 우리나라 

남조류의 독소 함량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2배 완화하는

안(2안)을 검토

조류경보 발령·해제 기준 개선안 검토 결과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cells/mL) 기준]

경보단계
발령·해제기준

상수원 구역 친수용 구역
1안 2안 1안 2안

조류 감시 ≥1,000 ≥2,000 ≥20,000 ≥40,000
조류 경계 ≥10,000 ≥20,000 ≥100,000 ≥200,000

조류 대발생 ≥1,000,000 ≥1,000,000 조류가 전 수면에 
스컴을 이룬 경우

조류가 전 수면에 
스컴을 이룬 경우

해제 <2,000 <2,000 <20,000 <40,000
남조류 관리 현행대비 

다소강화 현행대비 완화 적정 국외 기준에 비해 
크게 완화

행정적·경제적 
부담 현행대비 증가 현행대비 감소 다소 큼 적음

선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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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경보 발령·해제 기준 개선안

경보단계 발령·해제기준
상수원 구역 친수용 구역

조류 감시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2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조류 경계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조류 대발생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1,000,000 세포/mL 이상인 
경우

조류가 전 수면에 스컴을 이룬 경우

해제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2,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2회 연속 채취 시 남조류의 세포 
수가 20,000 세포/mL 미만인 경우

비고 1. 상수원 구역에서는 1회 채취 시 Geosmin과 2-MIB가 각각 20ng/L 이상인 경우 
발령권자는 발령단계와 관계없이 정수장 관리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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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발령기준안별 발령단계 해당 표본수 비율 (단일시료 기준)

수역 지점
모니터링 

기간
표본수 각안

해당 표본수 비율 (%)

주의보
(관심)

경보
(경계)

대발생 합계

팔당호
월계사,

팔당댐앞,
삼봉리

2001.6~
2013.6

880

현행 8.3 1.4 0 9.7 -
현행 기준에서 Chl.a와 

유해남조류 세포수 각각 
적용

24.9 29.5 0.001 54.4 ↑5.6배

현행 기준에서 
유해남조류 세포수만 

적용
9.9 2.3 0 12.2 ↑1.3배

개선안(1안) 7.6 0.7 0 8.3 ↓0.9배
개선안(2안) 4.9 0 0 4.9 ↓0.5배

낙동강
상수원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2013,7~
2014,10

187

현행 31.6 21.4 0 52.9
현행 기준에서 Chl.a와 

유해남조류 세포수 각각 
적용

21.9 55.6 0 77.5 ↑1.5배

현행 기준에서 
유해남조류 세포수만 

적용
31.0 33.2 0 64.2 ↑1.2배

개선안(1안) 36.4 19.8 0 56.1 ↑1.1배
개선안(2안) 40.1 10.2 0 50.3 ↓0.9배

각 발령기준안별 발령일수 비교 (연속 2회 시료 기준)

수역 지점
모니터링 

기간
각안

발령 일수
주의보
(관심)

경보
(경계)

대발생 합계

대청호
추동,
문의,
회남

2012~
2013

현행 27 0 0 27 -

개선안(1안) 98 0 0 98 ↑3.6배

개선안(2안) 69 0 0 69 ↑2.6배

낙동강
상수원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2012~
2013

현행 208 85 0 333

개선안(1안) 300 65 0 365 ↑1.1배

개선안(2안) 234 14 0 248 ↓0.7배

※ ‘12∼’13년간 팔당호와 한강 하류는 발령 대상 사례 없었음

○ (발령시점) 현행과 같이 2회 연속 초과할 경우 발령하되, 주의보(감시)는

2주간 측정자료(주 1회 측정), 경보는 1주간 측정자료(주 2회 측정)로

발령

※ 조류경보 시 1회 초과 시 발령하는 방안 추가 검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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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경계) 및 대발생 발령시점 장·단점 검토결과

각안 장점 단점 선정(안)

현행
주 2회 연속채취 결과 기준 초
과 시 발령

- 행정적, 경제적 부담 
  적음

- 조류 대응 지연

1안
1회 기준초과 시 주 2회 채취 
2회 연속 기준 초과 시 발령

- 조류 대응 단축
- 행정적, 경제적 부담 
  증가

2안 1회 기준초과 시 발령 - 조류 대응 신속
- 잦은 발령 및 해제로
  과도한 행정적, 경제적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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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녹조발생시 대응조치 실효화 (국민 공지 개선)

□ 현  황

○ 현행 조류경보제는 녹조발생 상황에 따라 수면관리자, 취·정수장 등 

물 관련 기관에서 취해야 할 조치사항 위주로 운영

- 주의보·경보 발령 시 조류 모니터링, 정수처리 및 주변 오염원 

단속 강화가 조치사항의 핵심 내용

□ 문제점

○ 녹조발생 시 대국민 공지시스템 부재, 국민들이 대응해야 할 사항이

미흡한 등 조류경보제 운영에서 일반국민은 배제

- ‘조류경보제에 국민들이 없다’는 문제를 국회 등에서 지적

□ 개선방안

○ (대국민 공지 강화) 녹조발생 상황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지시스템 강화

- 경보(경계) 발령 시는 유역환경청, 수면관리자 등 조류관리 기관의

대국민 공지(펫말·현수막 설치, 언론보도 등) 의무화

○ (냄새물질 관리 강화) 조류로 인한 민원은 주로 수돗물 냄새발생으로 

제기되는 바, 원수 및 정수의 냄새물질 분석 등 관리 강화

수질오염경보의 종류별․경보단계별 조치사항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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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관계 기관 조치사항

조류
감시

4대강(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물환경
연구소장(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주 1회 이상 시료 채취 및 분석(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 
수, Geosmin, 2-MIB, 독소)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의 신속한 통보
수면관리자(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취수장․정수
장 관리자)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정수의 냄새물질(Geosmin, 2-MIB) 분석 실시

유역․지방환경청장(시․도지사) ○조류감시 단계 관계기관 알림
○주변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

조류
경계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또는 수면
관리자)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 수, 
Geosmin, 2-MIB, 독소)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의 신속한 통보
수면관리자(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취수장․정수
장 관리자)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정수처리 강화(활성탄처리, 오존처리)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정수의 냄새물질(Geosmin, 2-MIB) 분석 실시

유역․지방환경청장(시․도지사)
○조류경계 단계 발령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 강화
○수상스키․수영․낚시․취사 등의 활동 자제 권고
○어패류 어획, 식용 및 가축 방목의 자제 권고

조류
대발
생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시․도 보건환
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주 2회 이상 시료 채취․분석(클로로필-a, 남조류 세포수, 
Geosmin, 2-MIB, 독소)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의 신속한 통보

수면관리자(수면관리자)
○취수구와 조류 우심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 제거조

치 실시
○황토 등 흡착제 살포, 조류 제거선 등을 이용한 조류 제거

조치 실시
취수장․정수장 관리자(취수장․정수
장 관리자)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정수 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 처리)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정수의 냄새물질(Geosmin, 2-MIB) 분석 실시

유역․지방환경청장(시․도지사)
○조류대발생 단계 발령, 펫말·현수막 설치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주변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
○수상스키․수영․낚시․취사 등의 활동 금지
○어패류 어획, 식용 및 가축 방목의 금지

해제
4대강 물환경연구소장(시․도 보건환
경연구원장 또는 수면관리자) ○발령기관에 대한 시험분석 결과의 신속한 통보
유역․지방환경청장(시․도지사) ○각종 경보 해제 및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비고: 1. 위 표의 관계 기관란의 괄호는 시․도지사가 조류예보를 발령하는 경우에 관계되는 기관을 말한다.       2. 관계 기관은 위 표의 조치사항 외에도 현지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3. 조류감시, 조류경계 또는 조류대발생 경보를 발령하기 전이라도 수면관리자는 수온상승 등으로 조류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방류량의 증가 조치 등 조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4. 위락용 구역에 대한 발령 시 정수장 관리자는 관계기관 및 조치사항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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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조류경보제 발령기준 적정화 방안 연구(요약)

□ 연구개요

○ (목  적) 우리나라 출현 남조류 실측조사를 통해 현행 발령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조류경보제 개선 추진

○ (연구내용) 남조류 발생패턴, 발령기준 항목간 상관관계 조사 등

- 국내 주요 상수원 호수의 남조류 발생패턴 조사

- 현행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의 타당성 검토 및 항목간 상관관계 분석

- 국내 출현 유해 남조류의 독성물질 종류 및 생산량 조사 등

□ 1차년도 연구결과(2008년)

○ 남조류 발생 영향인자 및 발생패턴 규명

- 팔당호는 강우량이 적고 체류시간이 길어질수록 남조류의 발생이

촉진되었으나,

- 대청호․주암호는 여름철 집중강우기에 남조류 발생 및 확산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

○ 현행 조류경보제 발령기준의 타당성 검토

- 남조류세포수와 클로로필-a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팔당호․

주암호․운문호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대청호와 영천호는 조류경보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음

- 남조류 세포수 2,348～67백만cells/㎖, 클로로필-a 5.1～62㎎/㎥로 

매우 넓은 범위를 보이고 있어 현행 조류경보제 기준은 국내에서 

출현하는 유해남조류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0년간 남조류세포수와 클로로필-a의 상관관계 >

구 분
팔당호

(‘98～’07)

대청호

(‘98～’07)

주암호

(‘98～’07)

영천호

(‘98～’07)

운문호

(‘98～’07)

조류주의보 -0.106 0.248 -0.126 0.472 0.047

조류경보 -0.098 0.608 0.395 0.818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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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 연구결과(2009년)

○ 조류독소와 남조류세포수 상관관계 조사

- ‘06～’09 기간중 유해남조류세포수, 클로로필-a 농도 및 

조류독소(마이크로시스틴스)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세계 각국에서 

조사된 결과에 비해 우리나라의 유해남조류의 조류독소 함량은 

낮은 수준

- 조류경보 기준이 되는 조류독소 1ppb에 해당하는 유해남조류 

세포수는 2,348～67천만cells/㎖, 클로로필-a는 5.1～62천㎎/㎥로서 

기준과 큰 편차를 보임

- 기하평균값으로 볼 때 조류독소 1ppb에 해당하는 남조류세포수는

기준에 비해 최고 10배 이상을 나타내기도 함

- 기하평균값으로 남조류 속별 경보발령기준을 재산정한 결과,

최소 2배에서 최대 16배 수준으로 산정되었음 

< 경보기준(조류독소 1ppb) 상응한 남조류세포수(cells/㎖) 재산정 결과 >

현행기준 마이크로시스티스 오실라토리아 아나베나 아파니조메논

5,000 10,000 20,000 40,000 80,000

○ 조류경보제 기준 개선(안)

- 경보의 발령기준은 마이크로시스티스 속의 기준인 10,000cells/㎖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발령단계를 이원화하여 예방단계(출현알림)와 대국민 전파 단계 

(경보, 대발생)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

- 남조류세포수 및 조류독소와 상관관계가 낮은 클로로필-a 농도를 

발령지표에서 삭제하고, 남조류 독소를 지표로 설정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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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낙동강수계 조류경보제 시범운영 결과

□ 조류 발생현황

○ 유해 남조류는 7월부터 본격 출현하여 9월 초에 최대값을 보이며,

전체 조류 중 유해 남조류 점유율 및 발생량이 하류로 갈수록 증가

※ 유해 남조류 점유율 : 칠곡보 14%, 강정고령보 26%, 창녕함안보 31%

○ 클로로필-a 농도는 규조류가 우점하는 봄․가을에 최대를 보였으며,

유해 남조류와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두 항목간 상관계수는 ‘출현알림’시 0.241, ‘조류경보’시 0.290

< 칠곡보 조류발생 현황>

< 강정고령보 조류발생 현황>

< 창녕함안보 조류발생 현황>



- 152 -

○ 조류독소(Microcystins)는 먹는 물 권고기준(1㎍/L)을 연중 1회 

초과(1~2㎍/L)하였으며, 유해 남조류 세포수와의 상관관계는 

불명확

< 창녕함안보 조류독소 검출 현황>

측정일시 8.26 9.2 9.4 9.9 9.12

유해 남조류(cells/mL) 10,344 20,364 9,856 76,328 7,476

조류독소(㎍/L) 1 미만 1～2* 1 미만 불검출 불검출

* ELISA Kit를 이용한 간이 측정(정량분석 불가)으로 측정값이 구간으로 표시됨

□ 경보 발령현황

○ 강정고령보 등 2개 구간에서 녹조 현상이 발생한 8월에서 10월 

까지 ‘주의보’ 이상 경보가 지속적으로 발령

- 연중 클로로필-a 농도가 높아 유해 남조류 세포수에 따라 경보 발령

※ 7～10월 Chl-a 평균 농도(mg/㎥) : 칠곡보 16.7, 고령보 26.5, 함안보 39.6

칠곡보
주의보

8.28～9.10

강정고령보
주의보 조류 경보 주의보

7.30～9.9 9.10～9.20 9.21～10.10

창녕함안보
조류 경보 주의보 조류 경보 주의보

7.30～8.22 8.23～9.4 9.5～10.10 10.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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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경보 발령기준안별 발령 모의 (‘14.10.30일 기준)

구 분 년도
발령
일수

출현알림 조류경보
조류대
발생

칠곡보

2013

기존 14일 8.27～9.9(14일)

1안

2안

2014

기존 21일
7.29～8.11(14일)
10.24～(7일)

1안

2안

강정
고령보

2013

기존 73일
7.30～9.9(42일)
9.21～10.10(20일) 9.10～9.20(11일)

1안

2안

2014

기존 36일
8.5～8.19(15일)
9.16～10.6(21일)

1안

2안

창녕
함안보

2013

기존 98일 8.23～9.4(13일)
10.11～11.4(25일)

7.30～8.22(24일)
9.5～10.10(36일)

1안

2안

2014

기존 132 6.3～16(14일), 8.22～28(7일)
9.16~(45일) 6.17～8.21(66일)

1안

2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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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각 발령기준안별 발령단계 해당 표본수 비율 (단일시료 기준)

팔당호 3개 지점의 2001.6~2013.6 자료 분석
(현행 기준)

팔당호 3개 지점의 2001.6~2013.6 자료 분석
(현행 기준에서 Chl.a와 유해남조류 세포수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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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3개 지점의 2001.6~2013.6 자료 분석
(현행 기준에서 유해남조류 세포수만 적용)

팔당호 3개 지점의 2001.6~2013.6 자료 분석
(유해남조류 세포수만 적용: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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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3개 상수원보(칠곡, 강정, 창녕)의 2013.7~2014.10 자료 분석
(현행 기준)

낙동강 3개 상수원보(칠곡, 강정, 창녕)의 2013.7~2014.10 자료 분석
(현행 기준에서 Chl.a와 유해남조류 세포수 각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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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3개 상수원보(칠곡, 강정, 창녕)의 2013.7~2014.10 자료 분석
(현행 기준에서 유해남조류 세포수만 적용)

낙동강 3개 상수원보(칠곡, 강정, 창녕)의 2013.7~2014.10 자료 분석
(유해남조류 세포수만 적용: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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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상수원수 남조류 경보 체계

국가/
기구

관리기준 대응 조치

WHO

남조류 군체 ≥ 1 colony/mL 
또는 ≥ 5 filaments/mL

감시단계(Vigilance level)
∙정기 모니터링
 - 매주 1회 이상 모니터링 권고
 - 취수구 정기적 시찰

남조류 세포수 ≥ 2,000 
cells/mL1) 또는 남조류 생체량 
≥ 0.2 ㎣/L 또는 남조류 우점 시 
Chl.a ≥ 1 μg/L 

경계단계 1(Allert level 1)
∙위해성 평가, 
∙정기 모니터링 지속

남조류 세포수 ≥ 100,000 
cells/mL 또는 남조류 생체량 ≥ 
10 ㎣/L 또는 남조류 우점 시 
Chl.a ≥ 50 μg/L 

경계단계 2(Allert level 2)
∙위해성 평가
∙정기 모니터링 지속

호주

M. aeruginosa ≥500~<2,000 
cells/mL1) 
또는 총 남조류 생체량 
≥0.05~<0.2 ㎣/L

검출단계(Detection level)
∙정기 모니터링
∙매주 시료 채취 및 세포수 계수
∙취수시설 인접 수면의 스컴 정기 시찰

M. aeruginosa ≥2,000~<6,500 
cells/mL
또는 총 남조류 생체량 
≥0.2~<0.6 ㎣/L

경계단계 1(Alert level 1)
∙관계당국에 통보
∙취수구 및 수체의 조류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지점에서 
주 2회 시료 채취

∙대표성 있는 채수 시기 결정
∙독성평가 또는 독소 모니터링 여부 결정

M. aeruginosa ≥6,5002)  
cells/mL 또는 총 남조류 생체량 
≥0.6 ㎣/L

경계단계 2(Alert level 2)
∙공중 위생의 위해에 관한 관계당국의 권고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위해에 관한 권고 고려

∙경계단계 1 수준으로 모니터링 지속
∙관계당국의 권고가 있을 때 정수에 대한 남조류 독소 
모니터링

M. aeruginosa ≥65,000 
cells/mL 또는 총 남조류 생체량 
≥6 ㎣/L

경계단계 3(Alert level 3)
∙경계단계 1 또는 경계단계 2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 시 
관계당국에 즉시 통보

∙여과시설을 거치지 않고 물을 공급받는 사람들에게 위해에 
관한 권고

∙원수와 정수에 대한 독성평가 또는 독소 분석(기 
수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경계단계 1 또는 경계단계 수준으로 모니터링 지속
∙처리시설이 부재하거나 건강 위해성이 나타나면 비상 
대체 용수 공급 필요

∙세포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경우라도 독소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독소 모니터링 지속

1) 먹는 물 기준 microcystin-LR 1 μg/L에 상당하는 세포수( 가장 높은 독소 함량을 가진 남조류의 

세포수 기준) 

2) 7일 이내에 경계단계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는 수준(배가 시간 4일 즉 조류 성장률 0.17/d 기준)

3) 독성 M. aeruginosa 6,500 cells/mL는 먹는 물 기준 총 microcystin 1.3 μg/L(microcystin-LR 

독성 근거치)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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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구
관리기준 대응 조치

체코

남조류 군체 ≥ 1 colony/mL 

또는 ≥ 5 filaments/mL

감시단계(Vigilance level)

∙정기 모니터링

 - 매주 1회 이상 모니터링 권고

 - 취수구 정기적 시찰

남조류 ≥ 2,000 cells/mL 또는 

남조류 생체량 ≥ 0.2 ㎣/L 또는 

남조류 우점 시 Chl.a ≥ 1 μg/L 

경계단계 1(Allert level 1)

∙취수 수심 변경(가능하지 않은 경우 처리 강화), 필요 

시 독소 분석

남조류 ≥ 100,000 cells/mL 

또는 남조류 생체량 ≥ 10 ㎣/L 

또는 남조류 우점 시 Chl.a ≥ 10 

μg/L 

경계단계 2(Allert level 2)

∙처리 및 microcystin 모니터링 강화

쿠바

식물플랑크톤 <20,000 cells/mL

매월 감시 및 연간 적어도 4개월은 시료 채취남조류 <1,500 cells/mL(또는 

단지 약간 상회) 

식물플랑크톤 20,000~100,000 

cells/mL이고 남조류 세포수의 

비율이 50%를 초과 시

경계: 시료채취 빈도 증대(매주 및 더 많은 지점); 매일 

감시; 보건당국과 지역관리자에게 통보; 지방 정부에 

보고; 대중 경보알려진 독소생성 남조류가 적어도 

한 종이라도 존재 시

사람과 다른 동물에 독성 영향이 

보고될 경우
적색경계 대응: 경계 단계의 조치 및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 경보 강화
지속적으로 스컴이 존재할 경우

핀란드

잠재적 독성 남조류 >5,000 

cells/mL 또는 잠재적 독성 

남조류 생체량 >1 mg/L

microcystin 모니터링; 정수처리 강화

잠재적 독성 남조류 >100,000 

cells/mL 또는 잠재적 독성 

남조류 생체량 >20 mg/L 또는 

Microcystins >1 μg/L

취수지점 변경 그리고/또는 물이용 제한; 물 이용자에게 

공지(특히 정수에서 microcystin 검출 시)

정수에서 Microcystins >1 μg/L 물 이용 제한

정수에서 Microcystin >10 μg/L 물 이용 금지

아르헨

티나

*국가 

기준은 

없으나 

몇몇 

물 

관련 

시설들

이 

운영

남조류 ≥ 500 cells/mL
감시단계(Surveillance level)

∙매주 모니터링

남조류 ≥ 5,000 cells/mL

경계단계 1(Allert level 1)

∙매주 모니터링, 격주로 독소 분석, 염소소독 강화, 

정수장의 슬러지 제거,

  여과지 세척 빈도 증대, 관계당국에 공지

남조류 ≥ 10,000 cells/mL

경계단계 2(Allert level 2)

∙주 2회 원수와 정수의 조류 분석, 매주 독소 분석, 

염소소독 및 정수처리 강화, 펌프 압력 <10 atm으로 

조절, 필터 압력 조절, 취수 깊이 변경, 대체 수원 

강구, 관계당국은 물 이용자에게 공지

남조류 ≥ 20,000 cells/mL 또는 

남조류 독소가 

권고기준(microcystin 1 μg/L) 

초과 시

경계단계 3(Allert level 3)

∙주 3회 조류 분석, 매주 독소 분석, 상수원수에 살조제 

투입 금지, 고도 정수처리, 관계당국 및 물 이용자에게 

공지

독소와 냄새물질 제거 효과가 

없을 때

먹는 물의 독소 수준이 권고기준 아래로 낮아질 때까지 

용수 공급시설 폐쇄, 비상용수 공급, 관계당국 및 물 

이용자에게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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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의 위락용수 남조류 경보 체계

국가/

기구

관리체계 

또는 기타
관리지표 관리기준 대응 조치

세계

보건

기구

(WHO)

남조류 세포수 또는 

남조류 우점 시 

Chl.a

≤20,000 cells/mL 또는 

Chl.a ≤10 μg/L 

해당지역 이용자와 

관계당국에 공지

≤100,000 cells/mL 또는 

Chl.a ≤ 50 μg/L 

해당지역 이용자와 

관계당국에 공지; 스컴 

감시, 수영 제한 및 

유해성 조사

스컴(Scum) 수영지역에서 관찰됨 스컴 접촉 금지 조치; 

가급적 수영 및 기타 물 

접촉행위 금지; 공중 보건 

후속 조사; 관계당국의 

공지

EU 수영용수지

침(EU 

BWD)

1단계: 수영용수에서 남조류 번성의 징후가 나타날 때 건강에 대한 위해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모니터링 수행

2단계: 남조류가 번성하였거나 그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추정될 때 대중 공지와 

아울러 물에 대한 노출을 금지하기 위한 관리수단 강구

호주 남조류 세포수 또는 

남조류 생체량

M. aeruginosa 
≥500~<5,000 cells/mL 

또는 총 남조류 생체량 

>0.04~<0.4 ㎣/L

녹색단계 감시상태

(Green level 

Surveillance mode)

∙정기 모니터링

M. aeruginosa 

≥5000~<50,000 

cells/mL 또는 알려진 

독소 생성 남조류 우점 시 

총 남조류 생체량 

>0.4~<4 ㎣/L 또는 

알려진 독소 생성 

남조류가 없을 때 총 

남조류 생체량 >0.4 ~<10 

㎣/L

황색단계 경계상태

(Amber level Alert 

mode)

∙관계기관에 통보

∙시료채취 빈도 증대

∙수면의 스컴에 대한 

정기적 시찰

∙독성 평가 또는 독소 

모니터링 여부 결정

총 마이크로시스틴 ≥10 

μg/L 또는 독성 M. 
aeruginosa ≥50,000 

cells/mL 또는 알려진 

독소 생성 남조류 우점 시 

총 남조류 ≥4 ㎣/L 또는 

알려진 독소 생성 

남조류가 없을 때 총 

남조류 ≥10 ㎣/L 또는 

남조류 스컴이 지속적으로 

존재 할 때

적색단계 대응상태

(Red level Action 

mode)

∙경계상태에서 모니터링 

지속

∙위해성에 대한 권고를 

위해 보건당국에 즉시 

통보

∙독성 평가 또는 독소 

분석(그 이전에 수행되지 

않은 경우)

∙보건당국은 공중위생의 

위해성에 대한 대중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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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구

관리체계 

또는 기타
관리지표 관리기준 대응 조치

독일 EU BWD의 

국가 실행

기준설정 시 

총인농도(>2

0~40 ㎍/L), 

투명도 고려

투명도와 남조류 

우점 시 Chl.a 또는 

조류 생체량 또는 

Microcystins

투명도 >1m이고 Chl.a 

<40 ㎍/L

또는 조류 생체량 <1 

㎣/L 또는 Microcystins 

<10 ㎍/L

남조류 증식에 대한 

모니터링

투명도 <1m이고 Chl.a 

>40 ㎍/L 또는 조류 

생체량 >1 ㎣/L 또는 

Microcystins >10 ㎍/L

대중 경보, 수영 자제 

권고, 수영 지역 일시적 

폐쇄 고려

스컴 그리고/또는 

Microcystins

심한 스컴 관찰 

그리고/또는 Microcystins 

> 100 ㎍/L

대중 경보, 수영 자제 

권고, 수영 지역 일시적 

폐쇄 권고

프랑스 EU BWD의 

국가 실행

시찰 조류발생 감지, 스컴, 물 

색깔의 변화

현미경 검경. 남조류 부재 

시 추가 조치 없음. 

남조류 존재 시 세포수 

계수 및 속 단위 동정

남조류 <20,000 cells/mL±20% 매일 모니터링, 적어도 

매주 단위로 세포수 계수, 

정상적인 위락활동 

20,000~100,000 

cells/mL±20%

매일 모니터링, 적어도 

매주 단위로 세포수 계수, 

위락활동 여전히 허용, 

포스터를 부착하여 대중 

공지

남조류;

Microcystin-LR

남조류 세포수 >100,000 

cells/mL±10%.

마이크로시스틴-LR 

>25㎍/L±5%.

마이크로시스틴-LR 

<25㎍/L이면 수영 및 

물놀이 제한, 

마이크로시스틴-LR 

>25㎍/L이면 수영 및 

위락 금지

* 각 경우에 대중 공지

스컴과 거품 수영과 위락 지역에서 

발견

물에서의 모든 활동 금지. 

이러한 제한이 반드시 

모든 위락지역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스컴이 없는 

지역은 개방 가능

이태리 EU BWD의 

국가 실행

기준설정 시 

투명도(<1m)

, 총인(>20 

㎍/L), 

Chl.a(>20 

㎍/L) 고려

속 단위 또는 종 

단위 동정으로 

얻어진 세포수

<20,000 cells/mL 가급적 매일 시찰; 매주 

세포수 계수

20,000~100,000 

cells/mL

매일 시찰; 적어도 매주 

세포수 계수; 대중 공지; 

microcystin 정량 분석

>100,000 cells/mL microcystin 정량 분석 

시까지 수영 금지; 대중 

공지; 적어도 매주 세포수 

계수

스컴 존재 microcystin 정량 분석 

시까지 수영 금지; 경보 

공지; 스컴 이동 모니터링

Microcystins >25 ㎍/L 수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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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구

관리체계 

또는 기타
관리지표 관리기준 대응 조치

네덜란

드

EU BWD의 

국가 실행

수표면 스컴 강도 

그리고/또는 생체량 

또는 남조류 Chl.a

스컴 범주 1: 남조류 

Chl.a <12.5 ㎍/L 또는 

남조류 생체량 <2.5 ㎣/L

감시 단계: 격주 모니터링

스컴 범주 2: 남조류 

Chl.a 12.5~75 ㎍/L 또는 

남조류 생체량 2.5~15 

㎣/L

경계 단계 1: 매주 

모니터링 및 그 주에 

수영지역 관리자는 경계 

알림(“독성 남조류. 피부 

자극 또는 배탈”). 일상 

시찰의 경우 매일 단위로 

발령에 대한 재평가

스컴 범주 3: 남조류 

Chl.a >75 ㎍/L 또는 

남조류 생체량 >15 ㎣/L,

만일 Microcystin 생성 

남조류의 우점율이 

<80%이고 Microcystin 

<20 ㎍/L이면 경계단계 

1단계로 전환

경계 단계 2: 매주 

모니터링 및 보건당국은 

수영 자제 권고(“이 

물에서는 수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함”), 

자치단체에 의한 수영 

금지도 가능

핀란드 EU BWD의 

국가 실행

시찰: 훈련된 지원자 

포함

수면 또는 수변에 조류 

없음. 조류로 투명도가 

영향 받지 않음

0단계(Level 0): 미발견

녹색의 파편이 물에서 

발견되거나 투명 용기에 

취해질 때 또는 수변에 

가는 조류 띠가 

형성되었을 때. 투명도가 

조류에 의해 감소되었을 

때

1단계(Level 1): 발견

∙유명 휴양지이거나 건강 

영향 또는 동물치사와 

같은 악영향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경우 가급적 

현미경 검경 및 독소 

분석

물이 조류로 체색, 

수표면의 작은 스컴 또는 

수변에서 남조류 덩어리가 

발견될 때

2단계(Level 1): 많은 양

∙되도록 현미경 검경; 

독소 분석; 대중 경보 

의무

광범위한 수표면에 심한 

스컴 또는 수변에서 

남조류 집적이 발견될 때

3단계(Level 1): 매우 

많은 양

∙되도록 현미경 검경; 

독소 분석; 대중 경보 

의무

스페인 EU BWD의 

국가 실행

남조류 번성 가능성 낮은 가능성 건강 위해성 기준과 

대응은 지역적으로 

설정되어 있음; 일부 

건강당국은 WHO 기준을 

체택, 다른 지역은 기타 

지표(이용객의 수, 이용의 

유형) 포함; 남조류의 

양에 따라 간헐적으로 

위락 폐쇄

보통의 가능성

높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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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구

관리체계 

또는 기타
관리지표 관리기준 대응 조치

헝가리 EU BWD의 

국가 실행

남조류 우점 시 

Chl.a 또는 남조류 

세포수

또는Microcystin-LR 

Chl.a <10 ㎍/L 또는 

남조류 세포수 <20,000 

cells/mL 또는 

Microcystin-LR <4 ㎍/L

최상(excellent)

Chl.a <25 ㎍/L 또는 

남조류 세포수 <50,000 

cells/mL 또는 

Microcystin-LR <10 ㎍/L

양호(good)

Chl.a <50 ㎍/L 또는 

남조류 세포수 <100,000 

cells/mL 또는 

Microcystin-LR <20 ㎍/L

보통(acceptable)

Chl.a >50 ㎍/L 또는 

남조류 세포수 >100,000 

cells/mL 또는 

Microcystin-LR >20 ㎍/L

부적합(unacceptable)

덴마크 EU BWD의 

국가 실행

시찰 수영지역에서의 스컴 관계당국은 보고 접수, 

관계당국은 대중 공지 

시점 빛 방법 결정, 대중 

경보는 표지, 매체, 

이용자 면담 등

남조류 검경과  

Chl.a

>50 μg/L Chl.-a이고 

남조류 우점 시

독소 함량 일부 지역은 독소 분석 수행 및 위해성 평가

캐나다 일부 지역 

조류발생 

위해성 관리 

프로그램

Microcystin-LR 

또는 남조류 세포수

Microcystin-LR ≤ 20 

μg/L 또는 남조류 세포수 

≤ 100,000 cells/mL

관리기준을 초과하면 

관계당국은 수영 여부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관계당국의 자체 

조치가 있을 경우 권고가 

해제될 때까지 물에 접촉 

지양

쿠바 규정은 

없으나 

관리체계 

시범운영 중 

식물플랑크톤 세포수 <1,500 cells/mL 매월 감시 및 연간 

적어도 4개월은 시료 

채취

남조류 세포수 <500 cells/mL(또는 단지 

약간 상회) 

식물플랑크톤 

세포수와 남조류 

비율

식물플랑크톤이 

20,000~100,000 

cells/mL이고 남조류 

세포수의 비율이 50%를 

초과 시

경계: 시료채취 빈도 

증대(매주 및 더 많은 

지점); 매일 감시; 

보건당국과 

지역관리자에게 통보; 

지방 정부에 보고; 대중 

경보

알려진 독소생성 

남조류

적어도 한 종이라도 존재 

시

사람과 다른 동물에 독성 영향이 보고될 경우 적색경계 대응: 경계 

단계의 조치 및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 

경보 강화

지속적으로 스컴이 존재할 경우

하상 기질 특히 부착 남조류가 탈리되어 스컴으로 집적되는 

곳에서 하상 표면의 남조류 피복도가 40% 미만일 

때(1단계), 독성 남조류 피복도가 20% 초과할 

때(2단계), 잠재적 독성 남조류의 피복도가 50% 

초과할 때(3단계)

대응조치는 식물플랑크톤의 단계별 대응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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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구

관리체계 

또는 기타
관리지표 관리기준 대응 조치

체코 위락용 
지점의 
70%가 조류 
다량 발생

남조류 세포수 
그리고/또는 Chl.a

남조류 세포수 >20,000 
cells/mL

1단계 경보

남조류 세포수 >100,000 
cells/mL

2단계 경보: 대중 위락 
중지

뉴질랜

드

남조류 세포수 <500 cells/mL
감시(Surveillance): 봄과 
가을 사이에 남조류가 
번성하고 있는 지역이 
알려진 곳에서 매주 또는 
격주로 시찰 및 시료 채취

남조류 생체량 잠재적 독성 남조류 
0.5~<1.8 ㎣/L 또는 모든 
남조류의 총 생체량 
0.5~<10 ㎣/L

경계(Alert): 조사 지점 
확대를 포함하여 시찰 
강화 및 매주 시료 채취; 
보건 관계기관에 통지

Microcystins 또는 
남조류 생쳬량
또는 스컴

총 Microcystins ≥ 12 
㎍/L 또는 잠재적 독성 
남조류의 생체량 ≥1.8 
㎣/L 또는 모든 남조류의 
총 생체량 ≥10 ㎣/L 또는 
스컴의 지속적 존재

대응(Action): 경계를 
위한 모니터링 지속; 
잠재적 독성 분류군이 
존재하면 남조류 독소 
검사 고려;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성 대중 공지

하상 기질 유량에 의해 저서성 남조류가 탈리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하상 표면의 남조류 피복도가 <20%일 
때(감시 단계), 20~50%일 때(경계 단계), >50%일 
때(대응 단계)

대응조치는 식물플랑크톤의 단계별 대응과 유사

폴란드 EU BWD의 
국가 실행

수영지역에서 계절당 4회 이상 시료 채취(시료 채취 간격은 한 달을 
초과해서는 안됨) 및 남조류 다량 발생이 관찰되면 대응

싱가폴 Chl.a 3년 기간의 95% 값으로 
≤50 ㎍/L

위락 지역의 상태는 매년 
재평가됨. 부적합한 경우 
대중 공지

터키 2014년에 
시행 예정

납조류 세포수 또는 
Microcystin-LR 
또는 남조류 우점 시 
Chl.a

남조류 <20,000 cells/mL
또는 Microcystin-LR 
<10 ㎍/L
또는 Chl.a <10 ㎍/L

1단계: 위락행위 지속 및 
포스터 공지. 격주 
모니터링

세포수 또는 
Microcystin-LR 

세포수 20,000~100,000 
cells/mL
또는 Microcystin-LR 
>25 ㎍/L

2단계: 세포수가 20,000 
cells/mL 초과 시 
microcystin 분석. 
Microcystin-LR이 25 ㎍/L 
초과 시 관계 당국과 
대중에 즉시 공지. 해당 
지역에 수영과 기타 물 
접촉 행위 자체 권고문 
표시

수영지역에서 스컴 시찰 3단계: 물에서의 모든 
행위가 금지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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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구

관리체계 

또는 기타
관리지표 관리기준 대응 조치

미국 오하이오주 Microcystins

Anatoxin

Cylindrospermopsin

Saxitoxin

Microcystins ≥6 ㎍/L

Anatoxin ≥80 ㎍/L

Cylindrospermopsin ≥5 

㎍/L

Saxitoxin ≥0.8 ㎍/L

Microcystins ≥20 ㎍/L

Anatoxin ≥300 ㎍/L

Cylindrospermopsin ≥20 

㎍/L

Saxitoxin ≥3 ㎍/L

위스콘신주 특정 남조류 ≥100,000 cells/mL

워싱톤주 Microcystins 주의단계 ≤6 ㎍/L

경계단계 >6 ㎍/L

위험단계 >6 ㎍/L + 고 

독성

Anatoxin-a 주의단계 ≤1 ㎍/L

경계단계 >1 ㎍/L

위험단계 >1 ㎍/L + 고 

독성

오레곤주 총 남조류 세포수 남조류 ≥100,000 

cells/mL

Microcystis 또는 

Plantothrix 세포수

 ≥40,000 cells/mL

Anatoxin-a 20 ㎍/L

Cylindrospermopsin 6 ㎍/L

Microcystins 8 ㎍/L

Saxitoxin 100 ㎍/L

오클라호마

주

총 남조류 세포수 100,000 cells/mL

Microcystins 20 ㎍/L

캔사스주 총 남조류 세포수 권고단계 ≥ 20,000 

cells/mL 

경계단계 ≥ 100,000 

cells/mL

Microcystins 권고단계 ≥ 4 ㎍/L

경계단계 ≥ 20 ㎍/L 

인디아나주 Microcystins 매우 낮거나 위해 없음 

<4 ㎍/L 

중간 정도의 위해 4~20 

㎍/L 

매우 위험 ≥2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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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제15차 포럼(공청회)

□ 공청회 개요

  m 일시/장소 : 12. 5(금) 14:00～16:3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대회의실

  m 참석인원 : 학계, 관계기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150여명

  m 지정토론자 : 각계 대표 8명

     (학  계) 황순진 건국대 교수(좌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 3명

     (관계기관) 이영기 물환경정책과장, 이재관 한강물환경연구소장, 최정한 

대구광역시 물관리과장 등 3명

     (기  타) 박은호 조선일보 차장, 양흥모 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2명

  m 주요내용 : ‘한국물환경학회’에서 마련한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발표․토의 

및 의견수렴

<개선방안 주요내용>

항  목 현  행 개  선(안)

대상 
지역

상수

- 22개 주요 호소
(팔당호, 대청호, 주암호, 충주호 등)

- 현행과 동일

< 추  가 >

- 2개 호소(의암호, 청평호 추가)

- 4개 보(강천보, 칠곡보, 강정보, 함안보)

- 낙동강 하구언

친수 < 신  설 > - 시․도지사가 필요시 지정․운영

경보지표 - Chl.a 농도 + 남조류세포수 - 남조류세포수

단계별
발령
기준

주의 - Chl.a 15mg/㎥+ 남조류 500 cells/㎖ - 남조류 1,000 cells/㎖

경보 - Chl.a 25mg/㎥+ 남조류 5,000 cells/㎖ - 남조류 10,000 cells/㎖

대발
생 - Chl.a 100mg/㎥+남조류 100만 cells/㎖ - 남조류 100만 cells/㎖

친수용
발령 
기준

관심
< 신  설 >

- 남조류 20,000 cells/㎖

경계 - 남조류 100,000 cells/㎖

친수 
조치사항

< 신  설 >
- (관심)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자제
- (경계) 친수활동, 어패류 어획․식용 금지



- 168 -

□ 공청회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씀
조류전문가포럼 회장 

(황순진 교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14:10~14:40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주제발표 
경기대학교
공동수 교수

14:40~15:30

지정 토론
· 황 순 진 건국대학교 교수/포럼 회장

· 공 동 수 경기대학교 교수/한국물환경학회

· 이 학 영 전남대학교 교수/한국하천호수학회

· 양 흥 모 녹색연합 대전·충남 사무처장

· 박 은 호 조선일보 차장

· 최 정 한 대구광역시 수질관리과장

· 이 영 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 이 재 관 한강물환경연구소 소장

포럼 회장 진행 

15:30~16:00
자유 토론

(방청석 질의․응답 등)
포럼 회장 진행

16:00~ 종합 정리 및 폐회 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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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공청회 전경사진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공청회 전경 1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공청회 전경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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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류경보제 개선방안

  

2014.12.05.

제3기 조류전문가 포럼 / 한국물환경학회

(발표 : 경기대학교 공동수 / 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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